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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「 업체 동 사 질개  컨 」  「 업체 동 사 통계 질진단

(2011)」  후 사업  루어지는 것  동 사  질  향상시킬 수 는 

체  개  마 하는   다.  해 본 연 에 는 사  하

게 검 함   업체  동 사  실   사원과  담 등  통해 

행 「 업체 동 사」   한 다  가능한 개 에 하여 계

가(공 계사)  동통계 가    그 타당  검 한 후 사

항  재 하고 답 담  경감시킬 수 도  사  재 계하 다. 

  사 상  검 과   복리 에 하여 사주체  고 동 가  

   사할 수 는지  타진해보  사 상  차  해 어 운 

것  었고, 동  재  연계하여 사가능한지에 하여도 검 해보

 재 는 그 연계가 어 운 것  타났다. 

  한 본 연 에 는 동 사에 한 해 사  사하여  에  

볼  동 사가 보 해  할 사항  엇 지  시하고  하 다. 해 사 연  통

해 사 상 업체규 는 행 10  상  하  상 직근 도 포함시키는  시

하 다. 그리고 복리  사항  수  해 는  복리   10% 상  

 차지하거  책  는 사 에  주 등 하는 항 만  독립  사하는 

 시하 다. 사 상 산업과 해 는  사 식  개 하여 개 사업체 지 

사 상에 포함시  할 필   지 하   통해 든 산업  사 상에 

포함시  가는  하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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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

제1절 연구배경  

   「 업체 동 사」는 업  상  근  고 에 는 

  합  사· 하는 가승 통계  복지 동행  

 한 동 책  료는  업  근  복지 진  한 

료  공할  루어진다. 

   「 업체 동 사」가 우리 라 업체  실  동   

사하고 는지에 한 포  검  해 2011 에 동 사에 한 

통계 질진단  실시 었 , 질진단  통해 동 사  과 개

지원  시 었다

   「 업체 동 사 질개  컨 」  2011  질진단  후 사업

  동 사  질  향상시킬 수 는 체  개  마 하는

  다. 본 연 진  러한 컨 과업  수행  탁 , 그 

과업수행  해 본 연 가 루어지게 었다. 컨  청  내  

다 과 같다.  

  ∎ 행 사항 에 한  검   답 담  경감할 수 는   

     사  계  연

  ∎ 업체 동 사  사한 해  사  사 

  ∎ 업체 동 사 상에 한 한 규 ( 행 사 상   ‘상   

     근  10  상’에 해  는 ) 검

    같  컨  행 업체 동 사  사항  어 고 후

어 개편  필 하 , 해  동 에 한 사 사사  연  통

해  우리 라 동 과    사  개 에 하고, 업체

동 사 상 업체  규 에 한 검  필 에  것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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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연구목적 

  「 업체 동 사」는 우리 라에  업체가 담하는 동  

사하는 거  한 사 다. 동 사  해 공 는 통계는 복지 동

행   한 동 책  료는  근  복지 진  한 

료가 다. 라  업체 동 사는 고 질  통계  공할 수 

도  루어지는 것  매우 하다.

   그러  「 업체 동 사」  질진단결과에 하  동 사에 

질  하  래하는 들  내재 어 는 것  타났다. 라  

많  시간과  는 동 사가 고 질  통계  공하  해

는 질진단에  타    그  다  에 하여도 

체  개  마 어  한다. 

   에 본 연 에 는 우리 라  「 업체 동 사」에  질  

하  시키는  엇 지  하고, 에 한 체  개

 시하고  한다. 여  개  주  사  재 계에   

것 다. 한 본 연 에 는 동 사  사한 해  사  사· 함

,  에  동 사가 보 해  할 사항  엇 지  시하고

 한다. 

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

   본 연   행 「 업체 동 사」   보 하여 동 

사  질  개  수 도  체   시하는 것 다.  해 

본 연 에 는 다  과  심  연  수행한다. 

  ∎ 사항   검   재  

  ∎ 답 담  경감할 수 는 사  계 

  ∎ 업체 동 사  사한 해  사  하여 동 사    



- 3 -

     가능  고  

  ∎ 업체 동 사 상 업체  규 ( 행 사 상  ‘상 근  10   

     상’   는 ) 검     

   본 연 는 다 과 같  헌연 , 통계 료 , 실 ( 업체  계담

당 , 업체  사참여 ) 뷰, 가( 계 가, 동통계 가) 

뷰, 시행 과   등   수행 다.  

  ∎ ' 업체 동 사 질진단 보고 (2011)'에 한 검

  ∎ 동    연 에 한 헌연

  ∎ 해 사 에 한 사 

  ∎ 2013  사  업실 , 사원, 고 동  사담당 에 

한 뷰( 울, )

  ∎ '2012  사  본 20개'에 한 재 내   해당 업  재   

  

  ∎ 복리  리 에 한 질   신 

  ∎ 가( 계 가, 동통계 가)  

  ∎ 시행 (고 동 )  견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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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현황  

제1절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개요   

1. 조사목적

   「 업체 동 사」는 업체  동  사하는 것  업

체가 담하는 뿐만 니라 다 한  사하는 내  한 

사 다. 동 사는 통계  17   18 에 한 지 통계(승 : 

11808 )  업  상  근  고 에 는   합

 사· 하여 복지 동행   한 동 책  료는 

 업  근  복지 진  한 료  공하는   다. 

2. 조사범위 및 대상 

   동 사  사 는 업, 업  어업, 스업, 보건업  사

복지 스업  한  산업에  상 근  10  상  (주

식· 한·합 ·합 사) 업 다. 동 사는 1983  상 근  30  상 

업체  상   었는 , 1999 에는 상 근  10  상

 사 상  었다. 

   동 사  사 상  체 집단 가운  통계  에 해  

 3,300개 본 업체  상 근 에게 지 한 다. 여  상 근

란 고 계 간  1  상  근  는 고 계 간  해지

지 고 규직원  하는  말한다. 

  한편 사  단 는 업체 므  본사(본 ) 에 지사(지 ), 공 , 

업  등  는 경우에는 들   포함한 체사업체에 고  상 근

 상  사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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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조사기간  

   동 사는 매  5월 순  6월 순 지 1개월에 걸쳐 루어지 , 

사 간  직  계연도 1 간 다. 라  2013 에 루어지는 

사에 는 계연도가 12월 31 에 료 는 업  경우 2012  1월 1

 2012  12월 31 지  1 간  상  사한다. 만  계연도

가 12월 31 에 료 지 는 업( : 3월 31 , 6월 30 , 9월 30 에 

료 는 업)  경우에는 직  계연도 료  하여 1 간  

상  사한다.  들어, 2013 에 루어지는 사에  계연도가 

6월 30 에 료 는 업  경우 2011  7월 1  2012  6월 30

지  1 간  상  사한다. 

4. 조사방법  

  동 사  사  사 상 업체에  직  사 에 하여 할 

고 동  지 에 하는 계식 사  원  한다. 그러  사

 재상 한 착  는 누락  어 직  지도가 필 하거  사

  지연 는 경우에는, 사담당 가 업체  하여 사  재

 지도하거  는 료  하여 사  하는 타계식 사

 병행하고 다. 

5. 조사항목  

   「 업체 동 사」  사항  크게 업체에 한 사항과 동

에 한 사항  다. 업체에 한 사항  업체 , 업체

재지 등 9개 항  사한다. 그리고 동 에 한 사항  상 근 에

게 지  동  크게 , 퇴직 여 등  , 복리  등 5가

지 항  하여 사한다. 사항   타내  다  <  

2-1>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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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2-1> 업체 동 사  사항  

역 조사항목

기업체에

한 사항

1.기업체명

2.기업체소재지

3.회계결산기간

4. 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표의 작성 여부

5.상용근로자 월 여지 인원

6. 표자명

7.노조유무

8.주요 생산품명 는 사업내용

9.상용근로자 수

노동비용에

한 사항

1.임 1-1정액 여 과 여

1-2상여/성과

2.퇴직 여 등의 비용 2-1일시 지 액

2-2 간정산 지 액

2-3퇴직연 립액

2-4해고 고 수당

3.법정복리비용 3-1국민연

3-2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
3-3고용보험

3-4산재보험

3-5장애인고용부담

3-6기타

4.법정외 복리비용 4-1주거에 한 비용

4-2건강·보건에 한 비용

4-3식사에 한 비용

4-4보육에 한 지원

4-5보험료 지원

4-6학비보조 비용

4-7근로자휴양·문화·체육·오락에 한 비용

4-8우리사주제도 지원

4-9사내근로복지기 출연

4-10기타

5. 물지 /채용 련/교

육훈련/기타 노동비용

5-1 물지 비용

5-2채용 련 비용

5-3교육훈련 비용

5-4기타 노동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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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표본설계   

   동 사에 는 통계청  2010   「 사업체 사」   

한 「 업체 집단 」  사 하여 상 근  10  상 체 업체   

지 고 동 별, 업체규 별, 산업 별  하여 본틀  

한다. 동 사는 상 근  10  상 체 업체  고 규 별  다 과 

같  6개   계 한다. 

∎ 1규모:10∼29인 ∎ 2규모:30∼99인 ∎ 3규모:100∼299인

∎ 4규모:300∼499인 ∎ 5규모:500∼999인 ∎ 6규모:1,000이상

  

   본 계  차는 특수산업  하고 산업 ·규 별 동

에 한 허 차  10% 내  하 , 계 별 본  크 는 차  

지하  지  사능  감 하여 결 한다.  

  

7. 산업분류    

  동 사  산업 는 2007 에 9차 개  통계청  한 산업

(KSIC: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)에 한다. 통계청  

KSIC는 특  사업체가 주  수행하는 산업 동  그 사 에 라 체계

 한 것 , UN 산업 (ISIC Rev.4)    

것 다. 

   KSIC는 (21), (76), (228), (487), 

(1,145)  5단계  , 업체 동 사는 산업  수 에  

사 어 산업  수 에  공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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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조사결과의 공표    

   동 사결과   고 동 는 매  「 업체 동 사보고 」

 간하여 공 한다. 동 보고 는 고 동  고 동통계 지 

http://laborstat.moel.go.kr 에 하여 할 수 다. 

제2절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주요 검토 과제     

1. 품질진단결과 파악된 문제점 

  「 업체 동 사」가 우리 라 업체  실  동   

하는 통계  공하는지에 한 포  검  해 통계청  2011  

 사에 한 통계 질진단  실시하 다. 질진단에 는 동 사  

 본 계 , 사 , 사 , 답 , 사

체 계  하여 시하고 에 한 개 지원 도 함께 시하

다. 시  들  업체 동 사  질에 가  큰 향  미  

것  상 는 사  주  들  하  다 과 같다. 

  ∎ 사항 에 한 미  가 하여 해당 항  사  어   

     게 함   사   해  

  ∎ 동 에 한 사항  업체 계 상  항 과 하지   

      사  하는 업체  답 담  가   

  ∎ 사 상에  통 지  어가 어 사  하는 업체   

     란  래  

   한 질진단에 는 사내 에 한  가 가능하여 사

결과  도가 하 , 행 동 사는 상 근  10  상  

업  통계  에 해  본 업체  상  하고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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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‘10  상’    여 가 하다는 도 시하 다.  

2. 주요 검토과제  

   본 연 에 는 「 업체 동 사」  질개  색하 에 

 동 사   하고  하 다.  해 사 상  사항

과 재  하게 검 함   가들  견  시 

다. 한 「고 동  동시 과」  도움   수도 과 에

 사 상 본 업  어 2012 계연도  상  하는 동

사에 참여한 업체  사  실 책   고 동  사

원들과 여러 차 에 걸쳐 담  실시하 다. 에도 고 동  도움

  울과 지역에  각각 10개 (  20개)  2012 계연도「

업체 동 사 」샘플  수하여 재내  해당 업  재  

함께 하 다.  

   러한 과  통해  것  「 업체 동 사」  하

여 검 어 할 주  과 들  리해보  다 과 같다.    

(1) 기업체에 관한 사항 

   업체에 한 사항에 하여는 다  같  사항들  주  검 과

다.  

  ∎ 업체   

  ∎ 사 상 간과 하여 계결산 간, 계 간, 계연도라는 어  

     가 고 는  한 어  택  통  

  ∎ 계연도가 12월 31  료 지 는 업  사 상 간    

  ∎ 주  생산  는 사업내  재에   항  리 는 사업내  

      원    

  ∎ 상 근  월 여 지 연 원    

  ∎ 복수  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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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  

   동 에 한 사항  사  핵심  는  다  사항들

 주  검 과 다.    

①   

   ∎ , 여  과 여, 상여/ 과 라는 어   

   ∎ 1 당 월평균 여  사 여  

② 퇴직 여 등     

   ∎ 새 운 퇴직 도  퇴직연 도   

   ∎ 간 산지 에 2012  7월 26  시행 는 개  ‘근  퇴직  

      여 보 ’   

   ∎ 해고 고수당  사 여  

   ∎ 퇴직 당  한 미  사 여  

③ 복리    

   ∎   스  한  사가능  타진   

   ∎ 고 담  사 여

   ∎ 타 항  사 여  

   ∎ 퇴직 당  한 미 

④  복리  

   ∎ 항   는 통합

   ∎  등에 한 순수  계산하는  필 한  시 

   ∎ 차 라는 어     

   ∎ 보 에 한 지원 과 학 보   

   ∎ 식사보 과   계산  

 

⑤ 현물지급 / 채용관련 / 교 훈련 / 기타 노동비용 

   ∎ 채   사 여  

   ∎ 채   훈  과  통합 사 여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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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타  

   ∎ 재  항 과 연계한 사가능  타진   

(3) 해외사례조사의 반영 

   해 사 사  하여 검 어  할 과 는 다 과 같다. 

   ∎ 사 상 업체  규 (상 근  10 )   는     

   ∎ 사 상에 상 직 근  포함여  

   ∎ 사항  간 ( 복리  사 항  ) 

   ∎ 사 상  개 사업체 지  할 것 지 여  

    검 과   업체에 한 사항과 동 에 한 사항  3  

업체 동 사  재 계에  다루 , 해 사 사   4 에

 다룬다. 단, 복리    스  하여 사

하는 것  가능한지  업체 동  해당 업  재  항 과 연계

하여 사하는 것  가능한지는 사 과  므  본 에  

검 한다.     

제3절 기업체노동비용의 조사방법과 관련된 검토 과제      

    업체 동  사 과 하여  수 는  가지  검

과 는 복리    스  하여 사할 수 

는지  업체 동  해당 업  재  항 과 연계하여 사할 수 

는지  여 다. 

1. 법정복리비용의 일괄 조사가능성   

    <  2-1>에  볼 수 듯  복리  타 항  하  

민연 , 건강보험료 등 5개  항  하여 사하는 , 각 항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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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수  리  담당하는  다 과 같다.

항목 련기

국민연 국민연 리공단

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

고용보험료 근로복지공단

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

장애인고용부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 상 상 업체에  복리  사하  해 는  계

 하여 사 상 간 동  각 항 별 사 담  계산해  한다. 

러한 담  어주  해 사주체  고 동 가 해당 과 하

여  사하는  생각해볼 수 다.

    해 본 연 진  각  스  한 사가능

 해당 에 질 하 다.  가 가능한지에 하여 별  

답변   다 는 하 지만  가 가능한 것  니었다. 그

러  각  보 하는 료는 상 근  상 근 가 지 

 료  , 동 사는 상 근 만  상  루어지  

에 가 루어지 라도 필 한 료  얻  수 없  것  보 다. 라

 재 는 복리  경우   에 한 사는 

어 울 것  단 다.   

2. 재무제표항목 연계한 조사가능성   

 

   「 업체 동 사」에  사항    계상 처리

어 계산 에  다. 그러  계산 에는 동 항

 ‘ 여  상여’, ‘퇴직 여’, ‘복리후생 ’, ‘ 훈 ’  4개  과

만 어 보고 는 , 사 에 는 동  25개  항  

하여 사한다. 라  동  계산  해당 항 과 연계하여 

사하는 것 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다. 

   연계 사  어 게 만드는  하  는 사 상  사항 에 포

함  과 계상 처리 어 계산 에 포함   다 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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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 들어, 계산에 보고 는 ‘ 여  상여’는 상 근  상

근  하지 고 든 근 에게 지  지만 사 상  

‘ ’  상 근  상  지  만  사한다. 한 사 상  

‘  복리 ’에는 계에   하지 는 들  포함 다. 

 들어, 근  복지  해 한 에 한 계산상  

 경우 사 에 는 동 에 포함 지만 계에 는 에 포함시

키지 , 는 근  복지  한 시   차했  경우 

에 한 계산상   경우도 마찬가지 다. 한 복지시 에 한 

감가상각  리하여 동 에 포함시  하는 것도 연계 사  어

게 만드는 다. 

   라  재 는 업체 동  해당 업  재  항 과 연계

하여 사하 는 어 다고 할 수 다. 본 연 진   하  해 

울과 지역에  각각 10개 (  20개)  2012 계연도「 업체고

동 사 」샘플  수하여 사 에 재  과 계산 에 보고

 (‘주 ’ 포함)  해 보  그 결과 연계 사가 가능하다는 

것  하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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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기업체노동비용조사표의 재설계  

제1절 재설계의 개요     

   본 연  주  과 는 행 업체 동 사 ( 하 ‘ 사 ’)  재

계하는 것 다.  해 본 연 에 는 업체  계담당   사

 실 , 사시행  고 동  사원과  담  통해 사 상  

개  필 한 사항  하고 개  탐색하 다. 한 계 가(공

계사), 동통계 가, 고 동  사담당  견해  수 하여 개

에 한 타당  검 하 다. 

   래에 는 러한 과  거쳐  사  과 개  

하여 사  재 계하고  한다. 사  재 계내  보 에 편리

하도  사 식에 맞 어 크게 업체에 한 사항과 동 에 한 

사항  한 다 , 여 에 포함 어 는 각 사항 별  시 다. 여

 재 계는 각 사항 에 하여 ① 현행 조사표의 내용 → ② 조사표

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→ ③ 조사표 재설계의 수정안 순  술 다. 여

 술하는 재 계는 2012 계연도 업체 동 사  식에 

하고 다.   

제2절 기업체에 관한 사항 

1. 기업체명 

 

(1) 행 사

1. 업체 : 사업 등  는 등 등본 상  생략하지 말고 재  

             합니다.

   ※ 사 「등 상   + (주), ( ), (합 ), (합 )」 식  

시▶ (주)△△ (×),△△주식회사 (×)⇒ △△(주)(○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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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  개   

∎ 주식 사  경우 ‘(주)’ 는 ‘주식 사’ 라는 말  업체  에     

   거  에 는 것  사가 택하여 원에 등 한 것 , 어   

   떻게 시하든지 주식 사  할 수 다. 라  드시 ‘(주)’라는  

   말  업체  에 재하도  하는 것   란  래  

   할 뿐 별 미가 없  것  단 다. 는 주식 사  다  태  

   사 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. 

  

∎ 사업 등  등 등본에는 사  ( 사 태포함)  시 어  

   므   그  재하도  하는 것  사주체(고 동 )    

   사 상 업 리 에 도 보다  것  단 다. 실  업체가  

   한 사  샘플  한 결과 많  업들  사 상  재지  

    지 고 사업 등  등 등본상   그  재  

   하고 는 것  었다.       

(3) 수    

1. 업체 : 사업 등  는 등 등본 상   생략하지 말고 그  

              재합니다.

시▶ (주) 한민국 ⇒ (주) 한민국:(○), 한민국(주):(×),

합명회사 경기도 ⇒ 합명회사 경기도:(○),(합)경기도:(×)

2. 기업체 소재지  

(1) 행 사 : 

∎ 업체 재지  재 에 한  없      

(2)   개  

∎ 가능하  든 사항 에 하여 재  시하는 것  람직할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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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것  단 다. 만 , 본사(본 ) 에 지사(지 ), 공 , 업  등   

   는 경우 본사(본 )  재지  재하도  시한다.  

(3) 수    

2. 업체 재지: 업체  재지  재합니다. 

                  본사(본 ) 에 지사(지 ), 공 , 업  등  는 경  

                  우 본사(본 )  재지  재합니다.   

3.  회계결산기간  

(1) 행 사

3. 계결산 간: 업체  계연도가 시 하는  료 는    

                 재합니다.   2012  한 6개월 상 포함 어   

                 어  합니다.

시 ▶ 회계연도 종료가 12월 말인 경우:회계결산 기간 2012.1.1.~ 2012.12.31.

회계연도 종료가 3월 말인 경우:회계결산 기간 2012.4.1.~ 2013.3.31.

회계연도 종료가 6월 말인 경우:회계결산 기간 2011.7.1. ~ 2012.6.30.

(2)   개  

∎ ‘ 계 간(Accounting Period)’ 란 업  경 과  하  하여  

    한 간  말하  ‘사업연도’ 는 ‘ 계연도’라고도 한다.  

∎ 행 상 에  상  1 에 1  상 결산  하도  규 하고 다.    

   한 계 간 동  경 과  계산하  해 는 계연도 료 후    

   결산 차  거쳐  하지만,   실 에  ‘ 계결산 간’ 란 어    

   는 사 하지  ‘ 계 간’   어 다. 라  ‘ 계결산   

   간’  ‘ 계 간’  수 하고  어  사 에  게 사 해   

   한다.   

∎ 우리 라 업  계 간   ‘1.1.∼12.31.’ 지만 계연도가 3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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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월, 6월, 9월에 료 는 업도 는  감 하여, 계연도가 12월   

   31 에 료 지 는 경우 2012  6개월 상 포함하는 1 (12개월)  

    계 간  재하도  재 에 한  수 하고    

    시에 함  시만 보고도 재가 가능하도  한다. 

∎ 한 동 사가 여 에 재  계 간  상  루어짐    

   시함  계 간과 사 상 간   가능  시킨다.  

(3) 수    

3. 계 간: 업체  계연도가 시 는  료 는  재   

             합니다. 만  계연도가 12월 말에 료 지 는 경우에는  

             2012  6개월 상 포함하는 1 (12개월)  계 간   

             재하고,  간  상  사  실시합니다.

시▶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종료되는 경우의 회계기간:2012.1.1.~ 2012.12.31.

회계연도가 3월 말에 종료되는 경우의 회계기간:2012.4.1.~ 2013.3.31.

회계연도가 6월 말에 종료되는 경우의 회계기간:2011.7.1. ~ 2012.6.30.

회계연도가 9월 말에 종료되는 경우의 회계기간:2011.10.1. ~ 2012.9.30.

  

4. 전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표 작성 여부 

(1) 행 사   

4. 도 업체 동 사   여 : 

   다  사  동 지 도  주  라 , 도 여   경  

   우 재하지 습니다. 

(2)   개    

   

∎ 미가   통하도   수 하 , “ 도 여   경우  

   재하지 습니다”라는 말  극  뿐만 니라 다  항 에  

   하여도 답  가능하다고 식할 여지   수 어 삭 하는 것   

   람직하다고 단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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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수     

4. 도 업체 동 사   여 : 

   도에 업체 동 사  여  재하 , 다  사    

   여  동하지 도  주 하  랍니다.  

5. 상용근로자 월급여 지급연인원(12개월 누적인원)  

(1) 행 사   

5. 상 근  월 여 지 연 원(12개월 누 원): 

   동  산 간( 계연도 1 간)  매월 지 상 (상 근 )  12  

   개월  합계한 연 원  재합니다.

   ※ (⑨ 상 근 수×12개월)과 연 원  하여 격차가 큰 경우 참고  

      사항 란에 그 사  체  재

(2)   개  

∎ 상 근 는 ‘⑨ 상 근  수’에  별도  고  뿐만 니라  

    답 들  해하고 는  감 하여 사항 에 한   

    수 어  한다. 

∎ 고 계 간  1  미만  경우도 상 근 는 니지만, 해당 계   

   간 동 에는 매월 여가 지 다. 라  ‘월 여’ 는 ‘매월지 상  

   ’라는  사상 란  래할 수 므  여 는 상 근   

   라는 만  사 하는 것  람직할 것  단 다. 한 는      

   ‘⑨ 상 근  수’  경우 도  다.  

∎ “※ (⑨ 상 근 수×12개월)과 연 원  하여 격차가 큰 경우     

   참고사항 란에 그 사  체  재”는 순 상  ‘⑨ 상 근   

   수’ 다 에 재  하는 것  람직하다고 단 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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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수  

5. 상 근  연 원(12개월 누 원):

   동  산 간(③ 계 간) 12개월 동  매월 말 재  상 근   

    수  합계한 원수(12개월 누 원)  재합니다. 

6. 대표자명 

  

(1) 행 사

∎  재 에 한  없    

(2)   개  

∎ 가능하  든 사항 에 하여 재지  시하는 것  람직할   

   것  단 다. 

(3) 수  

6. : 업체   재합니다. 

7. 노조유무  

(1) 행 사

7.  : 산별  가 여  계없  본사   결   재  

              합니다. 

(2)   개  

∎ 는 업체 단  결  뿐만 니라 동 도 업 체(본사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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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 ), 지사( ), 공 , 업 )  사하  에  결   

    본사 만  재하도  해 는 다.  

 

∎「 업체 동  질진단 보고 (2011)」에 하  2011  7월 1     

    복수 가 허 었  에  수  사하는 것도 검 할  

   필 가 다고 시하 다. 그러   결   사하는 것     

    가 동 에 미 는 향  하  한 것 , 본 사   

   경우  수 지 사하  보다는  결   사하는 것만   

   도 하다고 단 다.  

(3) 수  

7.  : 산별  가 여  계없   결   재합니다. 

8. 주요 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

(1) 행 사

8. 주  생산  는 사업내 : 

   주  생산  는 사업내  체  재합니다. 

   주  생산  사업내  2  상  경우에는 매  는 동  

   량  많  2  순  재합니다.

① 생산  는 사업내  포   니라 해당 업체  업   

    단할 수  도  체  재

② 생산  는 사업내  어 거   해하  어 운 특수  

   한  경우에는  도, 사업  내  등  체  재

시▶ 목재류,식품류,기계류(×)⇒ 가구제조,낙농제품가공, 스제조(○)

운송업,유통업, 행업(×)⇒ 택배운송,문구유통,청소 행업(○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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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  개  

∎ 본 사항  업체  업  하  하여 사 는  감 하  

   여 해당 업체가 생산( 매)하는 주  (상 ) 는 공 는 주    

   스내  재하도  한다. 

 

∎ ‘생산  는 사업내 ’  재하도  할 경우 ‘생산 ’  재해   하는  

지 ‘사업내 ’  재해  하는지에 한 단  여지  공함       

 답  란  래할 수 다. 라  사항   ‘주    

사업내 ’  변경하고, 업체가 생산( 매)하는 주  (상 ) 는 

공 는 주 스 내  재하도  하는 것  보다 간결하고 

한   것  단 다. 

  

∎ 도 매업  경우 ‘생산’과 ‘ ’ 라는 어는 하지 므  ‘ 매’  

    ‘상 ’ 라는 어  사 하여 도 매업도 포함 도  한다. 스업  

   경우 공 는 스가 생산 라고 할 수는  생산    

   재  미하는 것  식할 수 어 공 는 주  스내   

   재하도  한다. 

   

∎ 생산( 매)하는 주  (상 ) 는 공 는 주  스가 2가지   

   상  경우 매   큰 순 만 2가지  재하도  하고   

   동량  하  어 우므  한다. 

  

∎ “② 생산  는 사업내  어 거   해하  어 운  

    특수한  경우에는  도, 사업  내  등  체    

    재”에 한  수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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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수   

8. 주  사업내 : 생산( 매)하는 주  (상 ) 는 공 는 주    

                  스내  체  재합니다. 

① 생산( 매)하는 주  (상 ) 는 공 는 주  스가 2가지   

   상  경우에는 매  큰 순  2가지  재

② (상 )  는 스내  포   니라 해당 업체   

   업  단할 수 도  체  재

시▶ 목재류(×),식품류(×),기계류(×)⇒ 가구제조(O),낙농제품제조(O), 스제조(O)

운송업(×),유통업(×), 행업(×)⇒ 택배운송(O),문구유통(O),청소 행(O)

③ (상 )  는 스내  어 거   특수한 어가 포함 어  

   어 해하  어 운 경우에는 해하  쉽도  하여 재  

9. 상용근로자 수(2012년 12월 31일 현재 인원) 

(1) 행 사

9. 상 근  수: 귀사  체 사업체(본사, 지 , 공 , 업  등)에 고   

                   체 상 근  수  말하   근 (합 ,   

                   )도 포함 니다.

  ※ 해 견 근   해 지사  근 , 사  경우  본사에  

      우리 라 지사에 견한 근 , 견업체에  견  근   

     는 사 상에  

•상용근로자: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 근로자 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
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

※ 제외:자 업주,임시근로자(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),일용근로자(고용
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)

포함:유 임원(사장, 표이사, 무,상무,상근감사 등),수습근로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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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  개  

∎  경우 사업  본 과 지  하지만  닌  

    업체  경우에는 사업  본사  지사  하는 것    

   므   하여 수 할 필 가 다.  

∎ ⑤  항 에  “(⑨ 상 근 수×12개월)과 연 원  하여      

   격차가 큰 경우 참고사항 란에 그 사  체  재”  ⑨  항   

    동해  한다. 냐하   개  수  하  해 는 우   

   상  는  개  수   하는  ‘⑨ 상 근  수’가    

   산 어 만 ‘⑤ 상 근  연 원’과  할 수  다. 

∎ “※ 해 견 근   해 지사  근 , 사  경우  본사  

    에  우리 라 지사에 견한 근 , 견업체에  견  근  

    는 사 상에  ”에  말  순  꾸어 보다 해하  쉽  

    도  리할 필 가 다.  

(3) 수   

9. 상 근  수: 2012  12월 31  재 귀사  체 사업체(본사( ),    

                  지사(지 ), 공 , 업  등)에 고  상 근    

                  원수  재하 , 여 에는  근 (합 ,   

                  )도 포함 니다.

  ※ 해 견 근   해 지사  근 , 견업체에  견  근    

     , 사  경우  본사에  우리 라 지사에 견한  근  

     는 사 상에  

  ※ ⑤ 상 근  연 원과 (⑨ 상 근  수×12개월)  하여 차   

     가 큰 경우 참고사항 란에 그 사  체  재

•상용근로자: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
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

※ 제외:자 업주,임시근로자(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),일용근로자(고용
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)

※ 포함:유 임원(사장, 표이사, 무,상무,상근감사 등),수습근로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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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       

∎ 행 사   

   동  업체가 근  고 함  실  담하는   

   ( )  말합니다. 라  업원  갹 , 사  징수하   

    경우에는 것  차감한  재합니다.

   주 :  천원, 원   단  재합니다.

∎   개  

   동  상 근  상  사하므   시  시    

   할 필 가 , 본 사 에 는 게 ‘근 ’라는 어  사 하  

   고 므  ‘ 업원’ 라는 도 ‘근 ’  수 어 한다. 에도  

   실 → 실질 , 갹 , 사 →갹  사 ,   

    천원→  ‘천’원, 원  → 원  ‘ ’, 주 →※ 주  수 하  

        것 다. 

∎ 수   

   동  업체가 상 근  고 함  실질  담하는   

   ( )  말합니다. 라  근   갹  사  징  

   수하  경우에는 것  차감한  재합니다.

   ※ 주 :  ‘천’원, 원  ‘ ’ 단  재합니다.

1. 임금  

(1) 행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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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임 (회계기간 12개월 세 공제 총액)

조 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1-1.정액 여 과 여(12개월 합계)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　 　

1-2.상여/성과 총액(1년간)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합 계　 　 　 　 　 　 　

• 라 함  료, 수당, 상여  등  하고 근  상   

   사 가 상 근 에게 사 상 간(1 간) 동  지 한  말하  

   , 미지  생하 라도  포함하여 합니다.     

  ※ = 여+ 과 여+상여 + 과

 (2)   개  

 

∎  계 간 1  동  지  사하는   ‘1. ’에   

   는 ‘ 계 간 12개월 공  ’, ‘1-1.’에 는 ‘12개월 합계’,      

   ‘1-2.’에 는 ‘1 간 ’과 같  그   달라 란스럽다.   

   ‘ 여  과 여’는 매월 지 지만 ‘상여/ 과 ’  매월 지   

   는 것  니  에  ‘12개월’과 ‘1 ’  할 수도 다. 그  

   러  ‘1. ’에   ‘12개월 공  ’  하 므   

   게 하지 도 가 없  것  단 다. 라  다 과 같  

    보다 간결한  수 하는 것  람직하다.   

    1.임 (회계기간 1년 동안의 세 공제 총액)

1-1.정액 여 과 여 총액

1-2.상여 성과 총액

∎  ‘근  상’  지 하는 것  니라 ‘근  가’  지 하  

   는 것 므  ‘ 상’  ‘ 가’  수 하여  한다. 한  미 생  

     사하는 것 므  ‘미지  생하 라도’   미  

   래 어  하지 못한 다. 라  ‘미지  생하 라도’  

    ‘미지  라도’  수 하는 것  람직하다고 단 다.    

∎ ‘ 사 상 간(1 간)동  지 한 ’   사 상 간  ‘ 계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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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간 1  동 ’  다시 한  강 하  해  ‘ 사 상 간( 계 간 1  

   ) 동  지 한 ’  수 하   ‘1-1.’과 ‘1-2.’   보 할  

   수  것 다.  

 ∎ 본 사 에 는 게 ‘ 재’라는  사 하므  ‘  포함하여  

    합니다’  ‘  포함하여 재합니다’  수 할 필 가 다.  

 (3) 수   

1 임 (회계기간 1년 동안의 세 공제 총액)

조 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1-1.정액 여 과 여 총액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　 　

1-2.상여 성과 총액 　 　 　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합 계　 　 　　 　 　 　

• 라 함  료, 수당, 상여  등  하고 근  가      

  사 가 상 근 에게 사 상 간( 계 간 1 ) 동  지 한   

  말하 , 미지  라도  포함하여 재합니다. 

    ※ = 여+ 과 여+상여 + 과

1-1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 

2-2 상여/성과금

   

(1) 행 사   

1-1 여  과 여: 여  과 여 12개월 합계  재합니다.  

2-2 상여/ 과 : 상여 과 과  1 간에 한  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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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액 여:근로계약,단체 약 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하여 미리 정한 기본 과
제수당,연차수당으로 지 한 총액

※ 통근수당은 여액에 한하여 포함하며,기업이 정기승차권을 구입하여 지 하는 것은
ʻ 5-1. 물지 비용ʼ에 기재

• 과 여:근로기 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 되는 여로서
연장근로수당,휴일근로수당,야간근로수당의 합계

※ 야간근로수당: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하여 지 되는 수당

• 상여/성과 총액:매월 지 되는 여와는 별도로 사업의 실 이나 근로자의 근무성 에 따
라 정기 는 비정기 으로 지 되는 특별한 여(고정상여 ,성과상여 )를 의
미함

※ 설날,추석 등『명 상여 』도 포함

(2)   개   

∎   사 에   하는 ‘1.1.’과 ‘1-2.’항  재 에  

   한 므  들 항   사 상  과 동 하여  한  

   다. 라  사 에  들 항 에 하여 ‘1-1. 여  과 여  

   ’과 ‘1-2. 상여   과  ’ 라는  사 한다  재   

   에 한 에 도 동 한  사 도  수 어  하 ,   

    간단한 도 수  필 하다.  경우 다 과 같  수 하    

   것 다.  

1-1.정액 여 과 여 총액:1년 동안 정액 여와 과 여로 지 한 총액

을 기재합니다.

1-2.상여 성과 총액:1년 동안 상여 성과 으로 지 한 총액을 기

재합니다.

∎ 스  에 도 사항   사 상  과 시   

   하  그 도 수 어  한다.  다 과 같  수  필 하다.   

ㆍ정액 여 → 정액 여 총액

ㆍ 과 여 → 과 여 총액

ㆍ상여/성과 총액 → 상여 성과 총액

ㆍ연장근로수당,휴일근로수당,야간근로수당의 합계

→ 연장근로수당,휴일근로수당,야간근로수당으로 지 한 총액

ㆍ특별한 여(고정상여 ,성과상여 )를 의미함

→ 특별한 여(고정상여 ,성과상여 )의 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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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월평균 여액

　 백만 　 　 천원

　 　 　 　 　

∎ 통근수당  경우 지  여 에 라 ‘1-1. 여  과 여’ 에  

   포함  수도 고 ‘5-1. 지  ’에 포함  수도 다. 라  통  

   근수당  지  여  하고  한다  “ 여에 한하여” 라는  

   보다는 “ 지 에 한하여” 라는  보다    것   

   다.    

∎ 간근 수당  경우 ‘22시 ’  ‘당  22시 ’  수 하여    

     할 필 가 다. 

(3) 수    

 

1-1. 여  과 여 : 1  동  여  과 여  지 한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합니다.  

1-2. 상여   과  : 1  동  상여   과  지 한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합니다.    

  

• 정액 여 총액:근로계약,단체 약 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하여 미리 정한 기본
과 제수당,연차수당으로 지 한 총액

※ 통근수당은 지 액에 한하여 포함하며,기업이 정기승차권을 구입하여 지 하는 것은
ʻ 5-1. 물지 비용ʼ에 기재

• 과 여 총액:근로기 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 되는
여로서 연장근로수당,휴일근로수당,야간근로수당으로 지 한 총액

※ 야간근로수당:당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하여 지 되는 수당

• 상여 성과 총액:매월 지 되는 여와는 별도로 사업의 실 이나 근로자의 근무성
에 따라 정기 는 비정기 으로 지 되는 특별한 여(고정상여 ,성과
상여 )의 총액

※ 설날,추석 등『명 상여 』도 포함

■ 1인당 월평균 급여액 

(1) 행 사  



- 29 -

1인당 월평균 여액

　 백만 　 　 천원

　 　 　 　 　

(2)   개  

∎ 1 당 월평균 여  ‘1. ’  업체에 한 사항에  ‘⑤ 상 근  

    연 원‘  누어 계산하는 수 다. 그러  는 한  계산  

    간단  산  수  에 사  재  생략하는    

   검 할 수 다. 만 , 사  원한다  계산  시하는 것  람  

   직하다.   

(3) 수   

∎ 수  1: 사  생략 

∎ 수  2: 사 에 계산  시 

  상 근  연 원  누어 계산한  

2. 퇴직급여 등의 비용   

2 퇴직 여 등의 비용(1년간)

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2-1.일시 지 액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2-2. 간정산 지 액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2-3.퇴직연 립액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2-4.해고 고 수당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합 계 　 　 　 　 　

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❖ 퇴직 충당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퇴직 을 지 하기 해 퇴직 여 충당 에 1년간 립한 액

※ 퇴직연 등의 립액 제외

2-1 일시금 지급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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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행 사   

2-1. 시  지 : 업  퇴직 시  퇴직 에게 지 한    

                     재(퇴직 당 에  한 것도 포함)합니다.

(2)   개    

∎ 퇴직  과거 근 에 한 보상  격  가지 , 실  퇴직  업원  

    퇴직시에 지 지만 업원  근  해 퇴직  지 사 가   

   생한다.  퇴직 도에 는 과거 업원  근  간 동 에 매   

   퇴직  생  만큼   하고 동 한  채  하  

   ,    채  누   ‘퇴직 여 당 채’ 라고 한다. 그러   

   퇴직 여 당 채  만큼 별도  산( )  립 는 것  니       

    는 상  채에 과하다. 한편 2012   퇴직    

   도  신하여 퇴직연 도가  에 라 러한 퇴직 여 당  

   채라는 어도 사 하지 게 었다. 

∎ 퇴직연 도는 업  ( 사, 보험 사, 행 등)에 ㆍ직  

   원  퇴직 여 상당  립하게 하여   운  통해 미래  

   퇴직 여  재원  사 하도  하는 도 다. 퇴직연 도에는   

   여 퇴직연 도  여 퇴직연 도가 는 , 여 연   

   도하에  여 채가  퇴직 여 당 채  사한 개   

   다.

∎ 퇴직 당  ‘퇴직 지  해 립하는 산’ 라는 미  해 한다

 행 사 상  ‘퇴직 당 에  한 것도 포함’ 라는  타

당하다. 그러  ‘퇴직 당 ’  ‘퇴직 여 당 채’  미하는 것  해

한다    못  것 다. 업  계담당  하여 

  퇴직 당  채  미하는 것  해 하  에 

는 행 퇴직연 도에  퇴직연  립  미하는 것  

‘퇴직 지  한 립 산에  한 것도 포함’ 라고 수 어  

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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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수    

2-1. 시  지 : 업  퇴직 시  퇴직 에게 지 한    

                     재(퇴직  지  한 립 산에  한 것도 포  

                     함)합니다.

2-2 중간정산지급액  

(1) 행 사   

2-2. 간 산 지 : 근  청에 라 지 한 퇴직  간 산   

                       재합니다.

(2)   개    

∎ 「 업체 동  질진단보고 (2011)」에 는 간 산지  드  

   시 근  청에 해 만 루어지는 것 지에 한  필 하  

   , 그 지 다  ‘근  청에 라 지 한’ 라는 말  필 하  

   다고 시하 다. 

∎ 그러  2012  7월 26  개  ‘근  퇴직 여 보 ’ 시행    

   퇴직  간 산  원  지 었 , 주택 근  주택   

     달 등 통  하는  사 에 한하여 퇴직    

   간 산  허 다.  에 하  퇴직 간 산  하  근   

   청  해당 사   료  첨 하여 청 하여  하 ,   경우   

   사 가 승락하여 만 퇴직 간 산   생한다.    

   같  사  에 한 경우가 니   퇴직 간 산   없   

   ,  없어도 지 하는 경우 사 는  간 산지  근 에게  

   당 득  등   수하여  한다. 

∎ 라  퇴직  간 산  근  청에 해 만 루어지는 것   

   보  하  에 행  지 어 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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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 퇴직연금적립액   

(1) 행 사   

2-3 퇴직연  립 : 업  퇴직연 사업 에게 여 , 여   

                      퇴직연  1 간 립한  재합니다.

(2)   개    

∎ 2012   퇴직 도  신하여 퇴직연 도가 시행 고   

   다. 퇴직연 도는 업  ( 사, 보험 사, 행 등)  

   에 ㆍ직원  퇴직 여 상당  립하게 하여  운  통  

   해 미래 퇴직 여  재원  사 하도  하는 도 다. 

∎ 퇴직연 도에는 여 퇴직연 도  여 퇴직연 도가  

     는 근  본  택할 수 다. ‘ 여 ’ 든 ‘ 여  

    ’ 든 사업주는  등에  간별  립하여 하므  

     행 사 는 하다.

2-4 해고예고수당   

(1) 행 사   

2-4. 해고 고수당: 근   26  규 에 라 해고  근 에게  

                   지 한  재합니다.

(2)   개    

∎ 통계청  질진단보고 에 하  해고 고수당  퇴직 에 포함 는   

   리  근거가 하다고 시하고 다. 그러  해고는 퇴직    

   단계   퇴직  닌 강  퇴직 라는 에 만 차 가   

   뿐 퇴직과   에 행 사  내  타당하다고 본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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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퇴직충당금 

(1) 행 사  

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❖ 퇴직 충당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퇴직 을 지 하기 해 퇴직 여 충당 에 1년간 립한 액

※ 퇴직연 등의 립액 제외

(2) 과 개   

∎  ‘2-1. 시  지 ’에  술한  같  퇴직 당    

    채  격  갖는 것  해 고 다. 라   경우 채에   

   립한다는 것  리  맞지 는다. 에 한 고 동  담당   

    견해에 하  여  퇴직 당  ‘퇴직 지  한 ’     

   미하는 것  었다. , 여  퇴직 당  ‘2-3. 퇴직연   

   립 ’ 에 업  퇴직  지  하  해 립한  미한  

   다. 라  행 사 는 러한 미  할 수 도  ‘퇴직 당 ’  

    ‘ 타 퇴직  ’  수 하고 에 한 도 수 어 한다.  

∎ 업체  사  실   고 동  사원들과  담 결과   

   퇴직 당  러한 개  못 해하고 어 차 도  사  해  

   는 그 개 에 한 해  돕는 과  필 할 것  본다.  

∎ 그러   같  수 하여   사해 하는지에 하여는 신   

    해  한다. 여  ‘퇴직 당 ’  단순  ‘2-3 퇴직연  립 ’  

    보 지 므  그 도가 지 다  사  생략함  답  

    담  시키는 것  보다 람직할 것  단 다.  

(3) 수     

∎ 수  1: 사  생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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∎ 수  2: 다 과 같  수 하여 사  지   

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❖ 기타 퇴직 비액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‘2-3퇴직연 립액’외에 기업이 퇴직 을 지 하기 해 다른 자산에 1년간 립한 액

3. 법정복리비용(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만 기재) 

(1) 행 사  

3 법정복리비용(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만 기재

기재) 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3-1.국민연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2.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료포함)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3.고용보험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4.산재보험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5.장애인고용부담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6.기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합 계 　 　 　 　 　

에 라  업체에   담하고 는 복리  래 

에 라 재합니다.

3-1.국민연 ※ 근로자 부담분은 반드시 제외하고 기재

근로자의 부담분을 신하여 지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

부담분을 ‘1-1.정액 과 여’에 포함

3-2.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
3-3.고용보험료

3-4.산재보험료 조사기간 1년간 기업체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

부담 의 총액을 기재3-5.장애인고용부담

3-6.기타 근로기 법에 따라 사용주가 직 지 한 재해보상비용 등을 기재

※ ʻ3-3.고용보험ʼ,̒3-4.산재보험ʼ은 개산보험료가 아닌 확정보험료로 기재

• 하청 계의 경우 통상 으로 산재보험료는 원수 인(원청업체)이 납부하고 있으므로 업과 건설업의

하청업체는 원수 인(원청업체)등에게 문의하여 산재보험료가 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(2)   개   

∎ “근  담  신하여 지 하는 경우에는 근  담      

    ‘1-1.   과 여에 포함”에  그 담  누가 신하여 지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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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는 것 지가 하지 못하   어색하다. 라  는 “근     

     담  사가 신하여 지 하는 경우에는 사가 지 한 근   

     담  ‘1-1.   과 여’에 포함”  수 하는 것  람  

    직 하다. 

∎ ‘ 사 간 1 간’ 라고 하  사에 1  걸리는 것처럼 보  수도   

   므   ‘1  동 ’  수 하는 것  람직하다.  

∎ 고 동  도움   울과 지역에  각각 10개 (  20개)   

   2012 계연도 「 업체고 동 사 」샘플  수하여 사한 결  

   과 든 샘플 업에  ‘3-6 타’항  사  ‘0’  었다.  

   라  ‘3-6 타’항  삭 가 람직할 것  단 다. 

∎ 고 동 가 한 2011 계연도 「 업체고 동 사보고 」  

   에 하  산업별ㆍ규 별 복리  건강보험료, 산재보험료, 민  

   연 , 고 보험료, 타  하여 보고하고 다. 여  타는 사   

   상 ‘3-5. 고 담 ’과 ‘3-6. 타’항  합계 , 체   

   복리  ‘1%’ 도  수 에 과한 것  타났다. 라  사 는  

   ‘3.6 타’항 만  삭 하거  는 ‘3-5. 고 담 ’과 ‘3-6.   

   타’항   삭 하는 것  람직하다고 단 다. 냐하  사항  

      낮거  ‘0’  경우 사에 들어가는 수고에 해 해당  

   항   낮  것  볼 수 어 들 항  과감  사 상  

   에  시킴  답  담  라도 어주는 것  낫다고  

   단  다. 그러  사주체  고 동 가  사항   

   보다는 가 필 하다고 단한다  ‘3-6. 타’  ‘3-6. 재해보상  

   ’  꾸어 사할 수도  것 다.   

(3) 수  

∎  업에  사  ‘0’  ‘3-6 타’항 만  하여 재   

   계  사  시하  다 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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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법정복리비용(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만 기재

기재) 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3-1.국민연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2.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료포함)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3.고용보험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4.산재보험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3-5.장애인고용부담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합 계 　 　 　 　 　

에 라  업체에   담하고 는 복리  래 

에 라 재합니다.

3-1.국민연 ※ 근로자 부담분은 반드시 제외하고 기재

근로자의 부담분을 회사가 신하여 지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

지 한 근로자의 부담분을 ‘1-1.정액 여 과 여’에 포함

3-2.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
3-3.고용보험료

3-4.산재보험료 1년 동안 기업체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 의

총액을 기재3-5.장애인고용부담

※ ʻ3-3.고용보험료ʼ,̒3-4.산재보험료ʼ는 개산보험료가 아닌 확정보험료로 기재

• 하청 계의 경우 통상 으로 산재보험료는 원수 인(원청업체)이 납부하고 있으므로 업과 건설업의

하청업체는 원수 인(원청업체)등에게 문의하여 산재보험료가 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4. 법정외 복리비용(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만 기재) 

    복리 「 업체 동 사」에  가  사하  어 운 

다. 는 업체  사  실  고 동  사원들과 담에

도 었다. 한 사하  어 운 만큼 사  도 담보하  

어 워 동 사  질 지  개 에 가  큰 걸림돌  다고 볼 수 다. 

   사 에   복리  사 상  10개 항 다. 사  재

계에  쟁  들 사항   그룹핑하여 항  시킬 것

지 니  보다 시  사할 것 지  다.  사항  

시킬 경우 드시 사   지는 것  니지만, 단 답

 담   수는  것 다. 에 한 답  사결과  도  

사에 필 한 계 료  수가능 에  찾  할 것 다. 도가 라



- 37 -

도 계 료 수에 많   거  계 료 수에 별   없 라

도 도가 낮  항  과감  사  생략하고, 도도 고 계 료 

수가능   항 심  사항  재 하   것 다.

   본 연 에 는 사항  도  하  해 고 동 에 뢰하

여 사결과  들  개  다  들과 담  시도하  

 실  없어 만 스러운 답  얻지 못하 다. 계 료  수가능  

에  본다  10개 항   복리 사에 필 한 계 료는 

업마다 차 는 었지만,  업  경우 사  재  해 상당한 

도  료 리과  필 한 것  타났다.  

  라  사항   는 에  해 사 사 결과  참

하여 다시 하  하고, 여 에 는 재  10개 항 에 한 사  

그  지한다는 가  하에 사  수 하여 재 계해 보고  한다.  

4 법정외 복리비용(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만 기재

재) 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4-1.주거에 한 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2.건강⋅보건에 한 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3.식사에 한 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4.보육에 한 지원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5.보험료 지원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6.학비보조 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7.근로자휴양･문화･체육･오락에 한 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8.우리사주제도 지원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9.사내근로복지기 출연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4-10.기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합 계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■ 법정외 복리비용의 기재시 주의사항

(1) 행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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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법정외 복리비용의 기재시 주의사항
-복리시설 등의 비용에는 기업회계상 자산의 증가인 신규설비비,증․개축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(단 감가상각
비는 포함)

-기부 ,출자 등의 일시 인 지출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(단 세법상 이연자산화한 것의 상각비는 포함)
-복리시설 등에 담 종사하는 자(리인,의사,간호사,조리사 등)의 인건비는 ʻ1.임 ʼ에 포함하지 말고 법정외
복리비용의 해당되는 곳에 분할하여 기재

-주거,학비보조등을 근로자에게무상 는유상으로융자한경우에는융자 액을기재하지말고 그 융자이자율
과 1년만기정기 이자율을비교하여그차이만큼의이자율에융자 을 곱하여 산정한 지원 액(,시
리가 10%일때 1,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한 경우
1,000×10%=100만원,1,000만원을 3%로 융자한 경우 1000×7%=70만원)을 기재

(2)   개

∎ 계상 사  시간  경과에 라 가 가 감 하는 산( : 건 ,   

   계  등)  해당 산  에   연도에  처  

   리하지 고 사 간 동  매  감가상각  (감가상각 )    

   처리한다. 한 산  후  해당 산에 한 ·개 에    

   도 지  연도에  처리하지 고 산   에 가산시  

   킨 후 매  감가상각  (감가상각 )  처리한다. 

∎ 사 상 ‘신규 ’  ‘ ․개 ’  경우 ‘ ’라는  해 들  

    마   것처럼 지할 수  실 는 ‘신규 에    

   ’과 ‘ ·개 에  ’ 므  계상 산  가  다.  

   라  ‘신규 ’  ‘ ․개 ’는 사 에 포함시키지 고 들   

   산에 한 감가상각  포함시키도  하는 것  하다. 다만, 보다   

   미가  통하도  ‘(단 감가상각 는 포함)’  ‘(단, 산  감가상각   

   는 포함)’  수 하는 것   것  본다.  

∎ 연 산 란 지 과가 차  후  간에 타  에 지   

    지 연도   처리하지 고 그 과가 타 는 차  후   

   간에  하  하여 산  한 것(  ‘ 본 ’라고  

   함) 다.  같  본  지  매  상각 만큼  처리   

   다. 라  사 에  ,  등  경우 상 연 산 한   

   것  상각   복리 에 포함시키도  하는 것  하       

   다. 다만, 연 산 보다는 본 가   므  ‘(단   

   상 연 산 한 것  상각 는 포함)’  ‘(단, 상 본 한 것  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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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각 는 포함)’  수 할 필 가 다. 

∎ 복리시  등에 담 사하는 ( 리 , 사, 간 사, 리사 등)    

   건 는 ‘1. ’에 포함하지 말고  복리  해당 는 곳에   

   할하여 재하도  하고 는 , 여 에  ‘해당 는 곳’보다는 ‘해당   

   는 항 ’  보다 한 다. 

∎ 주거, 학 보  등  근 에게 상 는 상  한 경우   

    재하지 고 사 에 시  계산 식에 맞 어 산 한 지원   

    재하도  하고 다. 는 취지에는 맞지만 계산  해 는 1   

   만   (시 리)   하는   하는  수고  

   가 필 하다. 실  「 업체 동 사 사 」에는 업체 주  

   거래 행   리  우  하고, 한 행 지  

    경 통계시스  하여 시 리  계산하는  시 어   

   다.

   그러  업체  사  실 가   하는 것    

   거 운 다. 라   계산에  시 리  시해주고   

   든 업에 동 하게 하도  하는 것  보다 타당하다고 단 다.  

    변동  고 그  크지 는 한, 게 하여도 사   

   에 미 는 향  크지  것  본다. 상 도 사업  

    경우 보 에 한 간주 료계산에   시하  

   고 든 사업 들   동 하게 하여 간주 료  계산하여   

   득  신고하도  하고 다.  

∎ 든 업에   시 리가 10%  시 다고 가 할 경우   

   사 에  “  재하지 말고 그  과 1 만    

     하여 그 차 만큼  에  곱하여 산 한  

   지원 ”  “  재하지 고, 시 리( 든 업에 10%    

    )에  그   차감한 에      

    곱하여 산 한  재”  수 하  미가 보다  달  것  

   다. 

∎ 사 에 는 계산  시하고 는  시  술도 수 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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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다.  

(3) 수     

      개  고 하여 ‘  복리  재시 주 사항’

 재 계하  다 과 같다. 단, 여 는 주거, 학 보  등에 한 지원

 계산하  한 시 리가 10%  주어진다고 가 하 다.

• 법정외 복리비용의 기재시 주의사항
-복리시설 등의 비용에는 기업회계상 자산의 증가인 신규설비비,증․개축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(단,자산의
감가상각비는 포함)

-기부 ,출자 등의 일시 인 지출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(단,세법상 자본화한 것의 상각비는 포함)
-복리시설 등에 담 종사하는 자(리인,의사,간호사,조리사 등)의 인건비는 ʻ1.임 ʼ에 포함하지 말고,법정외
복리비용의 해당되는 항목에 분할하여 기재

-주거,학비보조 등을 근로자에게 무상 는 유상으로 융자한 경우에는 융자 액을 기재하지 말고 시 리(모든
기업에10%의이자율을일 용)에서그융자이자율을차감한이자율에융자 액을곱하여 산정한 액을 기
재
()1,000만원을 무이자로 12개월 융자한 경우:1,000만원 ×(10%-0%)=100만원
1,000만원을 3%로 12개월 융자한 경우:1,000만원 ×(10%-3%)=70만원

4-1 주거에 관한 비용  

(1) 행 사  

4-1. 주거에 한 : 래 에 라 재합니다.  

시설유지 비용
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,독신자주택(기숙사 포함)등의시설․장비비용
(감가상각비로 계상),유지보수 비용, 리비용 등

임차 비용
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,독신자주택(기숙사 포함)등의 임차
(다만, 세 의 경우 회계처리된 비용)

근로자 주택구입
비용 지원

-주택건설의 보조:근로자의 주택건축·구입비(증·개축포함)를 보조한 경우 그
보조 액

-주택,택지의 분양:기업이주택․택지를 신축,조성하여여기에 소요된비용보다는
렴하게근로자에게분양한경우에는기업부담분만 기재

※ 주거시설(사원용주택,독신자주택 등)에 별도의 담 리인력이 있는 경우 리인력의 인건비 포함

(2)   개     

∎ 주거에 한  시 지 , 차 , 근  주택   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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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원  합계 므  “ 래 에 라 재합니다”  “ 래 에   

   라 산   합계  재합니다”  수 해  한다.  

∎ 시 지  경우 ‘감가상각  계상’에  ‘계상’ 라는  다   

   담스러운 다. ‘계상’ 란 말  없어도  그 미가 달    

   수 므  삭 하는 것  다.     

∎ 차  경우 업  차하여 근 에게 공하는 것 므  ‘ 업   

   차하여’라는  들어가도  수 하고, 차 도 ‘ 차 ’  수  

   어  한다.  경우 ‘ 계처리  ’  해하  어 다.   

   업  근 에게 공하는 주택  태  하여 공하는 경우   

   업  보 에  곱한 계산상  만큼  차   

    담하는 다. 라  ‘ 계처리  ’  해하  어 지만   

   러한 계산상   어  할 것  본다.  경우 계산상    

    계산상  차  간주 차료에 해당하 , 간주 차료   

   계산  해 는 든 업에    주어  한다. 

∎ 사 는 근  주택 에  지원  사하는 것 므  ‘근   

    주택   지원’  ‘근  주택   지원 ’  수        

   어  한다.  

(3) 수      

      개  고 하여 사  재 계하  다 과 같다. 

단, 에 한 계산상  (간주 차료)  산 하  해 

 10%  주어진다고  가 하 다.

4-1. 주거에 한 : 래 에 라 산   합계  재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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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유지 비용
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,독신자주택(기숙사 포함)등의시설․장비비용:
해당 자산에 한 감가상각비,유지보수 비용, 리비용 등

임차 비용

기업이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,독신자주택(기숙사 포함)등
에 한 임차비용(다만, 세 의 경우에는 세보증 에 한 이자비용(간주
임차료))
※ 이자비용(간주임차료)= 세보증 ×시 리(모든기업에 10%의 이자율을

일 용)

근로자 주택구입
비용 지원

-주택건설의 보조:근로자의 주택건축·구입비(증·개축포함)를 보조한 경우 그
보조 액

-주택,택지의 분양:기업이 주택․택지를 신축,조성하여 여기에 소요된 비용보다
는 렴하게근로자에게분양한경우에는기업부담분만 기재

※ 주거시설(사원용주택,독신자주택 등)에 별도의 담 리인력이 있는 경우 리인력의 인건비 포함

4-2 건강․보건에 관한 비용

(1) 행 사  

4-2. 건강․보건에 한 : 래 에 라 재합니다.

시설유지 비용
기업이 근로자만을 상으로 직 운 하는 병원,의원,진료소 등 시설․장비 비용
(감가상각비로 계상),유지보수 비용, 리비용 등

의약품 구입비용 의약품 등을 구입한 액

건강진료비용 지원
건강보험료이외의기업이부담한건강진료비용,근로자가자율 으로실시한각종건
강진료,질병치료등에 하여기업이지원한비용

(2)   개     

∎ 건강·보건에 한  시 지 ,  , 건강진료 지  

   원  합계 므  “ 래 에 라 재합니다”  “ 래 에   

   라 산   합계  재합니다”  수 해  한다.  

∎ 시 지  경우 ‘감가상각  계상’에  ‘계상’ 라는  사   

   하지 도  그 미가 달 다. 

∎ 사 는 건강진료 에 한 지원  사하는 것 므  ‘건강진    

   료  지원’  ‘건강진료  지원 ’  수 어  한다.  

∎ 건강진료  지원에  ‘건강보험료  업  담한 건강진료 ’  

   에는 근 가  실시한 각  건강진료에 하여 업  지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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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한 도 포함 는 것 므  복 술  피하  해 ‘근 가   

    실시한 각  건강진료’는 삭 하는 것  람직하다. 

(3) 수       

4-2. 건강․보건에 한 : 래 에 라 산   합계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합니다.

시설유지 비용
기업이근로자만을 상으로직 운 하는 병원,의원,진료소 등 시설․장비 비용:
해당 자산에 한 감가상각비,유지보수 비용, 리비용 등

의약품 구입비용 의약품 등을 구입한 액

건강진료비용 지원
건강보험료이외에근로자의각종 건강진료 질병치료등에 하여기업이지원한
액

4-3 식사에 관한 비용

(1) 행 사  

4-3. 식사에 한 : 래 에 라 재합니다.

식시설운 비용

-식사 제공을 한 식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․장비 비용(감가상각비로 계상),
유지보수 비용, 리비용 등

- 식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차비용,시설 운 과 련하여 부담한 각종 비용
(: 기,수도요 ,시설 유지보수비 등)

-외부기 에 지불한 탁비용
※ 근로자부터 요 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액을 공제한 액

식사제공을 한
각종 비용

-식사 재료비 인건비
-근로자에게 외부 식업체가 주문 생산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특정식당을
지정하여 근로자가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지원 ,식권
등의 비용
※ 근로자로부터 요 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액을 공제한 액

※ 임 에 이미 계상된 경우 복하여 기입하지 말 것

(2)   개     

∎ 식사에 한  식시 운  , 식사 공  한 각   합  

   계 므  “ 래 에 라 재합니다”  “ 래 에 라 산   

    합계  재합니다”  수 해 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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∎ 식시  운  ‘감가상각  계상’에  ‘계상’   ‘4-1.’과     

    ‘4-2.’  경우에  같  삭 어  하 , ‘ 에 지 한 탁   

    ’  ‘ 에 탁한 경우 지 한 탁 ’  수 하  미가   

    보다  달  것 다. 한 ‘ ’   스  가   

    타내는 말  많  쓰  에  에 한 수 도 필 하다.  

∎ 식사 공  한 각  에  ‘식  등  ’  식  등  에   

     미하는 것 므  미에   합 도  ‘식  등    

   ’  수 하는 것  람직하다.  

   

∎ ‘※ 에 미 계상  경우 복하여 하지 말 것’  경우 엇     

    에 미 계상  경우 지   술할 필 가 다. 한 ‘계상’  

     ‘포함’  수 하고, 통  어가 사 도  ‘ ’  ‘ 재’      

     수  필 하다. 

(3) 수      

식시설운 비용

-식사 제공을 한 식시설이 있는 경우의 시설․장비 비용:해당 자산에 한
감가상각비,유지보수 비용, 리비용 등

- 식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차비용,시설 운 과 련하여 부담한 각종 비용
(: 기,수도요 ,시설 유지보수비 등)

-외부기 에 탁한 경우 지불한 탁비용
※ 근로자부터 비용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을 공제한 액

식사제공을 한
각종 비용

-식사 재료비 인건비
-근로자에게 외부 식업체가 주문 생산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특정식당을
지정하여 근로자가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지원 는
식권 등의 구입비용
※ 근로자로부터 비용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을 공제한 액

※ 식사에 한 비용이 임 에 이미 포함된 경우 이를 복하여 기재하지 말 것

4-4 보육에 대한 지원금

4-5 보험료 지원금

(1) 행 사  

4-4. 보 에 한 지원 : 탁   , 보 시  지 , 보 사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사원  건  등  재합니다.

4-5. 보험료 지원 : 사에  근  피보험  하여 생 보험 는 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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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해보험 등  보험료   는  담하고  는 경우  지원   

   (퇴직보험료는 해당 지 )  재합니다.

(2)   개     

∎ ‘4-4. 보 에 한 지원 ’과 ‘4-5. 보험료지원 ’  별다  가 없어  

   보 므  행 사 내  그  지한다. 

4-6 학비보조 비용

(1) 행 사  

4-6. 학 보  : 근   학  보 한 (  경우 사  

                    에  담한 순수 만 재)  재합니다.

※ 근로자 자신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ʻ5-3.교육훈련 비용ʼ에 기재

(2) 과 개

 

∎ ※ 근  신  학  지원하는 경우에  ‘근  신  학 ’  ‘근  

    본  학 ’  수 하고, 순수   계산시 ‘  복리   

   재시 주 사항’  참 하도  하는  삽 한다.

(3) 수

4-6. 학 보  : 근   학  보 한 (  경우    

       사에  담한 순수 만 재)  재합니다. 

※ 근로자 본인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ʻ5-3.교육훈련 비용ʼ에 기재

※ 융자의 경우 순수 이자부담액은 ‘법정외 복리비용의 기재시 주의사항’을 참조하여

계산

4-7 근로자 휴양·문화·체육·오락에 관한 비용

(1) 행 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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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7. 근  · ·체 · 락에 한 : 래 에 라 재합니다.

시설유지 비용
-도서 ,오락실,운동장,체육 등의 시설·장비 비용(감가상각비로 계상),유
지보수 비용, 리비용 등 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액

임차 비용 -근로자를 한 휴양소,콘도미니엄 등의 임차

보조 지원

-체육 회,문화제등각종행사에 련된기업체부담액 동호회활동보조
-직무와 련이 없는 교양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는 이러한 교육을 수강하
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
※ 기업체내 산업체부설 학교 등의 비용은 ‘5-3.교육훈련 비용’에 기재

-상여 에 포함되지 않는 하계휴가비용

(2)   개  

∎ 근  · ·체 · 락에 한  시 지 , 차 , 보  

     지원  합계 므  “ 래 에 라 재합니다”  “ 래  

   에 라 산   합계  재합니다”  수 해  한다.  

∎ 시 지  경우 ‘감가상각  계상’  에  같  ‘해당 산에  

   한 감가상각 ’  수 하여  지하 ,  복리  근  

    담  한  사  에  강 었 므  “근   

    담  한 ” 라는  삭 한다.  

∎ 차 에  차  매우 한 어 다. 라  ‘4-1. 주거에 한  

   ’에  같  차 과 보 에 한 계산상  (간주  

   차료)  포함하도  수 해  한다. 

(3) 수  

∎    개  고 하여 사  재 계하  다 과 같다.  

   단, 에 한 계산상  (간주 차료)  산 하  해   

    10%  주어진다고 가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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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유지 비용
-도서 ,오락실,운동장,체육 등의 시설·장비 비용:해당 자산에 한 감가
상각비,유지보수 비용, 리비용 등

임차 비용

-근로자를 한 휴양소,콘도미니엄 등의 임차비용(다만, 세 의 경우에는
세보증 에 한 이지비용(간주임차료))
※ 이자비용(간주임차료)= 세보증 ×시 리(모든 기업에 10%의 이자

율일 용)

보조 지원

-체육 회,문화제등각종행사에 련된기업체부담액 동호회활동보조
-직무와 련이 없는 교양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는 이러한 교육을 수강하
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
※ 기업체내 산업체부설 학교 등의 비용은 ‘5-3.교육훈련 비용’에 기재

-상여 에 포함되지 않는 하계휴가비용

4-8 우리사주제도 지원금

(1) 행 사  

4-8. 우리사주 도 지원 : 우리사주 합운  지원  재합니다.

     ※ 사 연  

(2)   개  

∎‘2012 계연도 업체 동 사  본’ 20개  수하여 사해본   

   결과 ‘우리사주 도 지원 ’   ‘0’ 었다. 한 고 동 가    

   한「 업체 동 사보고 (2011)」에 도 ‘우리사주 도 지원 ’   

    별도 항  보고 지 고 다. 라   항  사 상에    

   하는 것  람직하다고 단 다. 냐하  극  업에만 해   

   당 는 항  사함  사  복 하게 만들 필 는 없다고   

   단  다.     

∎ 만 ,  항 에 한 사  지하고  한다  ‘※ 사 연  ’   

   포함한 한 개  단  통합하여 료하게 하는 것  람직하다.  

(3) 수  

∎ ‘우리사주 도 지원 ’에 한 사  지할 경우 다 과 같  수    

    필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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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8. 우리사주 도 지원 : 우리사주 합운  지원  재( 사 연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)합니다.

4-9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

(1) 행 사  

4-9. 사내근 복지  연 : 사에  사  1  동  사내근 복지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는 가  연한 (근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게 보 ․ 한  )  재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니다.

(2)   개  

∎ ‘2012 계연도 업체 동 사  본’ 20개  수하여 사해본  

   결과 ‘우리사주 도 지원 ’  경우  마찬가지  ‘사내근 복지  연  

   ’도  ‘0’ 었 , 고 동 가 한「 업체 동 사보   

   고 (2011)」에 도 ‘사내근 복지  연 ’  별도 항  보고   

   지 고 다. 라  ‘사내근 복지  연 ’도 사 상에  하  

   는 것  람직하다고 단 다. 

∎ 만 ,  항 에 한 사  지하고  한다  다  사항  경우   

    지 도  ‘ 사에  사  1  동 ’ 라는  삭 하  

   는 것  람직하다. 항  특수  감 하여 간  시하고  하   

   라도 ‘1  동 ’ 라고만 술하  다. 냐하  사가 ‘ 계 간 1 ’  

    상  루어짐  미 여러  강 어 답 가  지하  

   고  것  다.  

(3) 수  

∎ ‘사내근 복지  연 ’에 한 사  지할 경우 다 과 같  수   

     필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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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9. 사내근 복지  연 : 사내근 복지  신규 는 가    

      연한 (근 에게 보 ․ 한  )  재합니다.

4-10 기타

(1) 행 사  

4-10. 타: 다  항 에 해당하는  재합니다.

① 경 : 결 · 산 하 , 근  창 , 재해 , 상병    

             (  격  것  ), 퇴직 별 , 사망  등  지   

             한 

② 통근 스, 주차  지원 등 통근에 한 , ·미 실, , 매 ,    

   게  등  지  운

③ 그 에 근  복지  해  

(2)   개   

   

∎ ‘4-10. 타’는  복리   ‘4-1.〜4-9.’항  한 든   

   다. 만 , 해  사 사  내  하여  복리  사  

   항  폭 하  결 한다  사  생략할 수도  것 다, 그  

   러  계 해  사  지하  한다  행  항  그  사   

    것 다. ‘4-10 타’에 한 사 향  다   복리 항 과  

   함께 검 어  할 것 , 는 차후  연 과  겨 다.  

5. 현물지급/채용관련/교육훈련/기타 노동비용  

5 물지 /채용 련/교육훈련/기타 노동비용

십억 　 　 백만 천원

5-1. 물지 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5-2.채용 련 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5-3.교육훈련 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5-4.기타 노동비용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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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1 현물지급 비용 

(1) 행 사  

5-1. 지   

① 업에  근 에게 상  지 한 사  (원가가 닌 시가  

    계산) 는 염가  매한  (시가에  사내 매가  차감한  

   ) 등  업  실  담한  재

    ※ 업   지   포함 지 

 ② 통근 승차  하여  지 하는 경우   포함

(2)   개  

∎ 업에  지   하는 것  쉽지  것 다. 사에  쉽  

   게 계산할 수 는 항  사   할 수 지만 그 지   

    항   하  어 울 수 다. 그러   업에    

   지  루어지고 는 것  사실 므   항  사  생략할 수  

   도 없다. 라  래  같  재 에 한  수 하고 한   

   사가 루어지도  독 하는 것 에는  찾 가 어 다고   

   단 다.  

∎ ‘①’에  “ 상  지 한 사  (원가가 닌 시가  계산)”   

   “ 상  사  지 한 경우  시가  산한 ”  수   

   하고, “염가  매한  (시가에  사내 매가  차감한 )”  

    “ 사  근 에게 염가  매한 경우 시가에  사내 매가   

   차감한 ”  수 한다. 한 “ 업  실  담한  재”    

   “ 업  지 에 라 실  담한  재”  수 하여 미가  

   보다  달  수 도  한다. 

∎ ‘②’에  “  지 하는 경우   포함”  ‘  지 하는 경우   

   승차    포함’  수 한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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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수    

① 업에  근 에게 상  사  지 한 경우  시가    

   산한  는 사  근 에게 염가  매한 경우 시가에  사  

   내 매가  차감한  등  업  지 에 라 실  담한   

    재

   ※ 업   지   포함 지 

② 통근 승차  하여  지 하는 경우  승차      

   포함 

5-2 채용관련 비용 

(1) 행 사

5-2 채  : 채 고 , 채 시험에  ( : 시험    

                   , 수당, 수험생에게 지  통 ·식사  등),    

                   채 계 업 에 사한 ( : 시험감독  하여    

                   시  고 한 감독  등)  건   수당 등  재

(2)   개  

∎ 채   채 고 , 채 시험에   등  말한다. 그러  

     에 한 사결과  도가 크지 다  사  생략하는   

   것도 하  라고 단 다. 그 는 다 과 같다. 

  

① 채    다  항 에 포함 어 다. 채 고 는   

   고 에, 채 시험  차료는 차료에, 수당과 시험감독  등    

   수수료에 포함  실  들 각각  항 에  채    

   만  리하여 집계하는 것  매우 어 다. 

② ‘ 업체 동 사  본’  수하여 한 결과 채     

    답  많 거  답한 경우에도 그  매우  것    

    었다. 한 고 동 가 한「 업체 동 사보고 (2011)」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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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에 도 ‘채  ’  별도 항  보고 지 고 다. 

∎   업  내  채  에 한  지하여   

    쉽게 사할 수도 다. 그러   경우에도 채  과   

   훈    매우 한 도 다.  들 , 신 사원에  

   한 훈   ‘5-2. 채  ’에 포함할 것 지 니      

   ‘5-3. 훈  ’에 포함해  하는지가 하다. 라  채   

    사  계  지하고  한다   훈   어  함  

   께 사하는 도 고 해볼 수 다.  경우 사항  ‘채     

   훈  ’   것 다.

∎ 사  지하는 경우 재  에  ‘시험  ’는 ‘시험   

    차 ’  수 어  한다.      

(3) 수  

∎ 수  1: 사  생략   

∎ 수  2: 훈  과  어  ‘채   훈  ’  사  

             하    채    다 과 같  수 어     

             한다.   

5-2 채  : 채 고 , 채 시험에  ( : 시험  차  

                   , 수당, 수험생에게 지  통 ·식사  등),  

                   채 계 업 에 사한 ( : 시험감독  하여    

                   시  고 한 감독  등)  건   수당 등  

5-3 교육훈련 비용  

(1) 행 사

5-3. 훈  : 래 에 라 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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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유지 비용
교육훈련 실시를 해 사용된 시설·장비 비용(자체 소유시설·장비인 경우에
감가상각비로 계상,임차한 시설·장비인 경우 임차료),운 경비 등의 비용

훈련 실시 비용
근로자 교육훈련에 소요된 강사료,교재비,인건비,숙식비,교육훈련 수당,
교육훈련담당자 인건비 등의 비용
※ 외부기 에 탁하여 실시한 비용도 포함

근로자 자기계발
지원 비용

학교,학원 등 각종 교육기 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강료,학비,교재비 등
근로자 자기계발을 해 지원한 비용

※ 순수한 교육훈련이 아닌 문화,체육,오락 목 으로 소요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

(2)   개  

∎ 훈  시 지 , 훈 실시 , 근  계  합  

   계 므  “ 래 에 라 재합니다”  “ 래 에 라 산   

    합계  재합니다”  수 해  한다.  

 

∎ ‘감가상각  계상’  ‘감가상각 ’  수 , ‘ 차료’는 ‘ 차 ’  수  

    하여 통  어가 사 도  한다. 

(3) 수   

∎ 수  1: 훈  만 사하는 경우   

5-3. 훈  : 래 에 라 산   합계  재합니다.

시설유지 비용
교육훈련 실시를 해 사용된 시설·장비 비용(자체 소유시설·장비인 경우에는
해당 자산에 한 감가상각비,임차한 시설·장비인 경우에는 임차비용),운
경비 등의 비용

훈련 실시 비용
근로자 교육훈련에 소요된 강사료,교재비,인건비,숙식비,교육훈련 수당,
교육훈련담당자 인건비 등의 비용
※ 외부기 에 탁하여 실시한 비용도 포함

근로자 자기계발
지원 비용

학교,학원 등 각종 교육기 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강료,학비,교재비 등
근로자 자기계발을 해 지원한 비용

※ 순수한 교육훈련이 아닌 문화,체육,오락 목 으로 소요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

∎ 수  2: 채  과 훈   어  사하는 경우   

5-3. 채   훈  : 래 에 라 산   합계    

     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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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련 비용

채용 고비,채용시험에 소요된 비용(:시험장소 임차비용,출제수당,수험생에

게 지 된 교통비·식사비 등),채용 계 업무에 종사한 자(:시험감독을 하여

일시 으로 고용한 감독 등)의 인건비 수당 등의 비용

교육훈
련비용

시설유지
비용

교육훈련 실시를 해 사용된 시설·장비 비용(자체 소유시설·장비인 경우에는
해당 자산에 한 감가상각비,임차한 시설·장비인 경우에는 임차비용),운
경비 등의 비용

훈련 실시
비용

근로자 교육훈련에 소요된 강사료,교재비,인건비,숙식비,교육훈련 수당,
교육훈련담당자 인건비 등의 비용
※ 외부기 에 탁하여 실시한 비용도 포함

근로자
자기계발
지원 비용

학교,학원 등 각종 교육기 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강료,학비,교재비 등
근로자 자기계발을 해 지원한 비용

※ 순수한 교육훈련이 아닌 문화,체육,오락 목 으로 소요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

5-4 기타 노동비용 

(1) 행 사

5-4. 타 동 : 업복(직 상 착   것  )  ,   

                    근에  사  지원 , 사보(社報)에 한 ,   

                    창, 근   행사지원 등에 한  재

∎ 참고사항:2012년 노동비용이 내역별로 2011년에 비해 비교 큰 폭(15%이상)증감된 경우 그 사유를 구

체 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

(2)   개  

∎ ‘5-4. 타 동 ’  ‘4-10. 타’   하 , ‘5-4. 타 동  

   ’  ‘4-10. 타’에 포함시  사해도 할 것  단 다.   

   게 할 경우 ‘5-4. 타 동 ’항  사 상에   사  

     라도  단순  수  것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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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해외 사례조사  

   근 가 지 는   사하는 것  업체(  사업

체)  통해 든 근  개  통해 든  쉽게 료  수집하는 것  

가능하다. 하지만 근  고 에 라 생하는   동  

사하는 것  매우 어 운 업 다.

   동  료는 업체(  사업체)  통해 만 료  수집하는 것  

가능한 , 업  에 는 많  항  경우 새  료  생 해  하는 

거 움  재한다.  해 답 가능  , 답  하 라도 

 험   수 에 없다. 사 상  어느 수 지 할 것

가 하는 것도 란  상 다. 사 상 업체  규  10  하

지 할 필 가 는지,  지  누락 어 는 스업 등과 같  

산업 지 사 상에 포함시킬 필 가 는지 등  가 재한다.  

가능하  든 근  사  동  하는 것  람직하겠지만, 

사 상  수  사 도 가할 뿐만 니라  험도 

는 경향  다는  고 할 필 가 다. 

   사실 러한 사   경우도 마찬가지  수 에 없다. 그 다  

 경우에는 실  어 한 사 식  하고 ?  연 에 는 

에 는 동 과  사가 어떻게 루어지고 는지에 해 사

사  실시한다. 우  다  1 에 는 OECD 가들에  동  

사하고 는 식에 해 살펴본다. 동  사  상,  포  산업

 규  그리고 근  에 해 살펴보고, 사에 포함 는  항

에 해 도 리한다. 한  업체 동  사  어 한 차  

는지에  맞 어 한다. 다  2 에 는 동통계 에  가  

진  라  하  미 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 실  

사 식에 해 체  살펴본다.  사가 한 에 주는 시사  

엇 지  검 한다. 마지막  3 에 는 한  업체 동 사가 

가지는  가지 에 해  에    색한다. 

사 상에 상 직 근  포함시키는 , 사항  간결 시키는 

, 사업  산업  하는  등에 해 살펴본다. 각 항 마

다 본 연 진  생각하는  사항  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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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절 OECD 국가들의 노동비용 조사 방식

1. 국제적인 노동비용(지수) 조사

   ‘ 동 (labor cost)’ 란 동  고  해 사 가 담해  

하는  미한다. 통상  동  ① 득(  ), ② 

다   업원에 한 여, ③ 고  해 생하는 가  

(직업훈 , 복지, , 채  등)  다.

   재 많  들에    가능한  태  동

 료  취합하  해 하고 다. 미  동통계  BLS에 는 

업  생산직 근 에 해 시간당 여 (compensation cost)에 한 

연도별  료  취합하고 다. 동  ILO에 도 시간당 

여  료  동시  주  지  하  고 한다.  여 에는 

득  태  근 에게 직  공 는 과 간  사

 여  태  공 는  다. (  강 , 단체  사  

사 보  도, 연  플랜, 업원에 한 생 보험 등 여 플랜) 후  

‘  여’  ‘  동 ’ 라 다. 

   하지만 러한 태  여  ILO에  한  동  개 에 

합하지는 는다. 통상 ILO에  시하는 동  개 에는  같  

여  에도 채 , 업원 훈 , 시   스 공( 내식당  

컬 클리닉) 등  같  포함할 것  하고 다. (Resolution of 11th 

ICLS) 

   럽연합 원 들  상  수집 는 Eurostat 료 역시 사한 

 가지고 다. 들 가들  동  사에 는 업 에  

행 업  연  개  업  수행하는 업원  스  업원  

사 상에  는 경우가 다. 업원 훈  시  스 등  누

락 는 경우가 많 , 각 가마다 동 에 포함 는 들   

상 하다는 도 지 곤 한다. 한 매 4 마다 료  취합하고 다

는 한계도 갖는다.

   OECD에 도 연간  (‘ 과 에 한 보  supplements’

라 )에 한 료  수집하고는 다. 그러  원  에도 미

지 못하는 가에 한 료만  수집 고 다. 체 경  상 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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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동   폐수   하는 가 통계는 OECD 가들 

내에 도 드  편 다. 특   등  연간 료  공개하는 라는 한

, 체 , 랜드, 웨 , 스웨  도에 과한 실 다. 

2. 한국과 OECD 국가들과의 비교

   다  <  4-1>  한  업체 동 사  특  OECD 가들  

동 사 식과 한 것 다.  는 OECD에  2003 에 한 

Main Economic Indicators: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, Wage 

Related Statistics 라는 보고  내   연 진  재 리한 것 다. 

 보고 에 시  OECD 각 가들  동 사 료  특  <  

4-2>에  리하 다.

   에  우  사 상 업  포  산업  보  한  업체 동

사  경우는 C( 업)~O( 타 공공, 사   개 스) 고,   

M( ), N(보건 사 복지)  고 다. 한 보다 보다 포  

업과 어업 등 지  포함한 산업  상  하는 가 는 미 , 뉴질랜

드(가 스 ), 체 , 스웨 , 탈리 (건 업 ), 폴란드(O,P,Q 

) 등  다.  스업  사에  포함하지 는 경향  는 

가들 는 본(D 업), 스트리 (C,D,E,건 업F), 독 (C~J, H,I ), 

랜드(C~F,J) 등  다. 지 가들  한 과 체  사한 포  

 가지고 다. 각 라마다 간  차 가 고, 한  특별  포  산

업  게 고 다고 보 는 어 다. 하지만 어느 가든 한 처럼 

M( )과 N(보건 사 복지)만  독립  사 상에  하고 는 

경우는 견 지 는다. 한  경우  러한 상  타 게 었고, 

  어떻게 해할 것 가 하는 사항에 해 는 다  3 에  

 살펴보  한다.

   업(사업)체 규 는  가들  우리 라처럼 10  상  사

상  하고  에  할 수 다. 미 , 에, 스 과 핀란드

(5 상), 랜드(2-9 상)에 는 10  미만 업체도 사 상에 포

함한다. 하지만 들 라  행 료  하는 경우도 다는 도 고

할 필 가 다. (  들어 에  경우) 우리 라  10  상 라는 

사 상  규    에 어 볼  큰 리가 없다고 단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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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  사에 처럼 상 직 근 만  사 상 근  한

하는 것   에 어 볼  라 보  어 다. 료에  

는 거  든 가에  동  사는 체 근  사 상  

삼고 다. 만  상 직 근 에 한 동  상 직보다 다 , 지

 재 는 동  한  체 근  동 보다 과 고 

다는   수 다. 실  사  에 도 사 상 업  

상 직만  상  료  공하  어 운 경우도 재한다.  들어 

상 직과 시직  같  채 했  경우 채 과  상 직만  

상  다시 계하  어 울 수 고, 내 식당에  식사  공할 경우 

시직 근 도 같  하고 다   해  상 직만  상  

 보고하 도 들 수 다.  해 사가 하게 루어질 

험  다는  한 고  필 가 다. 

   사 상  상 직 근  한 하는 에 한 검 , 그리고  보

하는 에 해 도 3 에  다시  살펴본다.

   다  <  4-3>에 는 OECD 가들  동 (지수) 료에 포함 는 

 항 들  하고 다. 한  경우 득 에도 채 , 

직업훈 , 여 지  포함하는 동  료  사하고 는 , 

다  어느 가에 해 도 ILO 에 합하는 포  내 에 한 

사하고 다고 볼 다. 한  경우에는   한 항 에 한 

사가 답 업  담  가 시키고  해 사   가

 험  는지에 해 검 할 필 가 다고 단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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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4-1> 한 과 OECD 가들과  동 사 

한 국 한국보다 포 으로 조사 제한 으로 조사

<포 산업>

C(업)~O(기타 공공,

사회 개인서비스)

M(교육),N(보건

사회복지)제외

산업;미국,뉴질랜드(가정서

비스제외),체코,스웨덴,

이탈리아(건설업제외),

폴란드(O,P,Q제외)

일본(D제조업),

오스트리아(C,D,E,건설업F),

독일(C~J,H,I제외),

아일랜드(C~F,J)

유사

벨기에․덴마크․핀란드․ 랑

스․네델란드․포르투칼(C~부

동산임 업K),노르웨이․스페인

(C~O,L제외)

<기업(사업)체 규모>

10인 이상 기업체

규모;미국,벨기에,스페인

핀란드(5인이상)

아일랜드(2-9인이상)

이탈리아(500인 이상)

국(25인 이상)

동일;오스트리아,덴마크,독일,

노르웨이,폴란드,포르투칼

<근로자 종류>

상용근로자

체 노동자,총 노동시간 기 랑스(월별 자료의 경우 생산

직 근로자)

네델란드(단체교섭 표본 사용)

자료:<표 4-2>의 내용에서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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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4-2> OECD 가들  동 사 료  특징

국 가 주요지표 (주기) 특 징

한국 월평균 노동비용 (연)

◦ C~O,◦ 정규직 종업원 수

◦ 10인 이상 기업체

◦ <기업체노동비용조사>

캐나다
임 과 비임 비용에 의

한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미국
여(benefits 포함)에 의

한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비농 사기업+주 지방정부 고용,연방고용 제외

◦ 노동시간 (소유주,자 업자,가계종사자 제외)

◦ 규모 사업체

◦ <NCS>

일본 월평균 노동비용 (3년)
◦ D

◦ <임 과 노동시간 시스템 조사>

뉴질랜드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가정서비스를 제외한 산업

◦ 노동시간 (모든 직종 15세 이상 체 근로자)

◦ 2,600개 사용자 표본

◦ <노동비용지수조사>:수 이 아닌 변화만 측정하도

록 설계되어 있음

오스

트리아
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,D,E,F,

◦ 총 노동시간

◦ 10인 이상 기업체

◦ <월별 소득과 노동시간 조사>,<자발 사회보장

여에 한 다년간 조사>

벨기에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~K

◦ 견습생 포함 모든 근로자 (트타임,임시직 포함)

◦ 규모에 상 없이 모든 기업체

◦ <정부 사회보장국의 월별 행정 일>,< 앙은행의

연간 행정 일>

체코
5가지 구성요소에 한

노동비용 (시간,월,연)

◦ 산업 (A~O)

◦ <연간 표본조사>

덴마크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~K,

◦ 총 노동시간

◦ 10인 이상 기업체

◦ <평균소득지수>,<소득에 한 연간 구조 통계>,

<연간노동비용조사>

<계 >



- 61 -

국 가 주요지표 (주기) 특 징

핀란드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~K

◦ 총 노동시간

◦ 5인 이상 기업체

◦ <임 과 소득에 한 지수>,<소득에 한

연간 구조 통계>,<월별 LFS>,<국민계정>,

<연간 노동비용 통계>

랑스 노동비용지수 (분기,월)

◦ C~K

◦ 지불 노동시간 수

◦ <국민계정과 ACEMO에 의한 추정>

◦ 월별 지수의 경우 특정 산업 10인 이상 기업체

생산직근로자 상(NAF74,17,18-19,28-35)

독일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~J(H,I제외)

◦ 총 노동시간

◦ 10인 이상 기업체

◦ <월별 소득 통계>,<1996년 노동비용 통계>

그리스 노동비용지수 (분기) ◦ <소득 조사>,<1996년 노동비용 통계>

아일랜드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,D,E,J,F

◦ 풀타임 노동자수로 측정한 종업원 수 (full-time

equivalentemployees)

◦ F 리직 제외 9인 이상;C,D,E2인 이상 기업체

◦ <분기별 산업별 소득 시리즈>,<1992년 노동비용

조사>,<분기별 은행,보험,건설 회 자료>

이탈리아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

◦ 종업원 수

◦ 500인 이상 기업체

◦ < 기업에 한 월별 조사>

룩셈

부르그
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지불 노동시간 수

◦ <사회보장 기구로부터 행정 일>

네델란드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~K

◦ 지불 노동시간 수

◦ 분기별 노동계정 (고용 임 조사 포함)

◦ 모든 종업원을 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표본을

통해 월별 지수

<계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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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가 주요지표 (주기) 특 징

노르웨이
종업원 1인당 평균 노

동비용 (4년)

◦ C~O,L제외

◦ 풀타임 노동자수로 측정한 종업원 수 (2000조사)

◦ 10인 이상 기업체

◦ <노동비용조사,2000>

폴란드
종업원 1인당 노동비용

(월평균,4년)

◦ 산업,O,P,Q제외

◦ 체 노동자

◦ 10인 이상 조직(entities)

◦ <노동비용조사,2000>

포르투칼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~K,2000부터

◦ 총 노동시간

◦ 10인 이상 표본 사업체로부터 7,500개 직종

◦ <월별산업조사>,<분기별 직종별 소득조사>,<월

별 단체교섭에 한 통계>,<반년 단 노동시간

에 한 조사>

스페인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C~O(L제외)

◦ 총 노동시간

◦ 500인 이상 사업체 센서스 +1-499인 사업체 표

본조사

◦ <분기별 국민계정>,<노동비용지수 조사>,<소득

조사>

스웨덴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모든 민간부문,

◦ 서비스 비육체 부문의 경우 종업원수,산업부

문의 경우 노동시간 수

◦ <단기임 통계>,<연간소득구조조사>,<연간 행

정 데이터,종업원 단체와 보험회사>

터어키 노동비용 (임시 ) ◦ <노동시장 정보>

국 노동비용지수 (분기)

◦ 종업원 수

◦ 25인 이상 기업체

◦ <월별 AEI>,<연간 NES>,<정부 보험부서,법정

사회보장율에 한 자료>

자료: OECD, Main Economic Indicators: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, Wage

RelatedStatistics,20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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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4-3> OECD 가들  동  사에 포함 는  

국 가 특 징

한국

(노동비용)

1. 소득;정액 여, 과 여,특별 여

2. 소득 이외 노동비용;퇴직 여, 물 여,사회보장 에 한 사

용자 기여분,비강제 복지서비스,채용비용,직업훈련비용,그 외

노동비용

캐나다

(노동비용지수)

1.임 과

2.비임 여;법정 여(EI,C/QPP,지방건강세),비법정 여(생명보

험,연 여,장애 여,건강 여,치과 여)

미국

(임 비용지수)

1.임 과 ;생산 보 스,인센티 소득,커미션 소득,생계비인상

지 분 (COLA)

2.종업원 여에 한 사용자 비용;유 휴가(휴가,휴일,병가),그 외

보충 지 (과 여,교 제에 한 보상,임 인상 신 일

인 지 ),보험 여,퇴직과 축 여,법정 여,그 외 여(퇴

직수당)

호주

(임 비용지수)
일반 인 시간당 지 액, 과 여,보 스 지 액

일본

(노동비용)

1.임 과

2.비임 비용;법정복지 비용(복지보험,건강보험,노동보험,고용보

험,기타),퇴직충당 ,비강제 여(식사,주거,문화활동 등),훈

련과 교육비용,그 외 노동비용

뉴질랜드

(노동비용지수)

1.임 과

2.비임 노동비용;연간휴가와 법정 휴일비용,연 에 한 사용자

기여비용,산재보험비용,그 외 비임 비용(의료보험,개인 으로

사용가능한 자동차,고용과 련된 리 출)

오스트리아

(비조사)

1. 체 임

2.특별수당

3.법정사회보장비에 한 사용자 몫

4.비법정사회보장비에 한 사용자의 몫

5.직 사회보장 여

6.지불 여세(payrolltaxes)

벨기에

(노동비용지수)

1. 체 임 과 ;일반 인 총 임 과 ,해고수당,보 스,이

윤분배 몫,13thmonthpay,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득,민간부문

사무직근로자에 한 복의 휴일수당, 형트럭기사의 기시간에

한 수당

2.사회보장에 한 사용자 분담

<계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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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가 특 징

체코

(노동비용)

1.직 비용;임 ,일하지 않는 날에 한 지 분

2.간 비용;사회보장 여,법정 그리고 그 외 사회보장 분담 ,개

인 지출,세 과 보조

덴마크

(노동비용지수)

1.종업원 소득;노동시간에 한 보수,비노동시간에 한 보수

2.그 외 노동비용;사회 보장과 기 에 한 기여 ,구내식당 보조,

체 여비용(종업원수에 기 한 직 그리고 간 세 )

랑스

(노동비용지수)

1.기본임

2.보 스

3. 과시간에 한 보수

4.사회보장에 한 사용자 기여분

아일랜드

(노동비용)

1. 체 임 과 ;정액임 과 (과시간 여 포함),비정규

이고 간헐 인 지 ,휴일수당,산휴수당과 질병수당,정리해고수당

2.사회보장에 한 사용자 기여분;법정 사용자의 PRSI,기업에 의해

자발 으로 행해지는 기여분

네델란드

(노동비용지수)

1.사회보험체계 상 체 임 ;시간당 혹은 월 고정 , , 물 여

(의복,주거,옵션,어린이보호센터)

2.사회보험체계에 한 사용자 기여분;실업 법률,의료지출 법률,연

과 조기퇴직 제도

노르웨이

(노동비용)

1.직 비용;임 과 ,휴일수당,일하지 않는 날에 한 다른 비

용

2.간 비용; 물 여,안 과 건강을 한 비용,사회보장 기여분,

세 과 훈련

폴란드

(노동비용)

1. 체 임 과 ;기본 임 과 ,장기고용 보 스,기업 방침에

따라 지 된 보 스, 과수당,휴일수당,주 산의 지원을 받는

기구에 의해 연간 특별히 지 되는 액,계약 단 로 수행되는 노

동에 한 보수

2.연 과 산재보험에 한 사용자 기여분

3.노동자 기 에 한 기여분

4.작업 안 에 따른 비용

5.이윤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지 액

<계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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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가 특 징

포르투칼

(노동비용지수)

1.평균 임 과 ;노동시간에 한 정액 여,휴일과 같은 노동하

지 않는 시간에 한 여,정규 인 보조,보 스, 물 여(보조된

가격으로 회사제품 구입,자동차,주거,주유 티켓,신용카드)

2.사회보장에 한 사용자 기여분;산재와 직업병 보험

3.그 외 기여분;퇴직연 ,질병 보조,생명과 사고 보험 (하지만 구내

식당,메디컬센터,크리스마스 행사는 불포함)

스페인

(노동비용지수)

1.임 ;기본 ,보 스, 과수당,특별 지 (13th,14thmonthpay,

이윤분배),생계비인상 혹은 그 외 이유 지 분

2.비임 비용;법정 사회보장 기여분,기타

스웨덴

(노동비용지수)

1.노동시간에 한 평균 시간당 소득;시간제 혹은 개수제 노동에

한 소득,인센티 지 과 노동성과에 따른 그외 보수,특별 혹은

임시 작업에 한 보 스,교 제나 불편한 작업에 한 보 스,

과수당

2.일하지 않는 시간에 한 평균 시간당 소득;공공 휴일,일반 휴일,

병가, 기시간,당번 수당,다른 지 , 물지

3.사용자의 사회보장 지출

4.특별 지불 여세(payrolltaxes)

자료: OECD, Main Economic Indicators: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, Wage

RelatedStatistics,2003.

제2절 미국의 National Compensation Survey(NCS)

1. NCS와 한국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비교

    에 는 한  업체 동 사 료가  OECD 가들  

동  사 료들과 할  어 한 차  는지, 그리고 러한 

 에  보   보 해  할  엇 지  살펴보 다.  

에 는 동통계  에  가  진 라 할 수 는 미  경우에 

해 집  한다.  통해 우리 라  동  사 질  욱 

시킬 수 는  에 해 탐색하고  한다. 여  내  

미  BLS 지에 수 어 는 NCS  다 한 료들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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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 다.  

   ‘미  동통계청(U.S. Bureau of Labor Statistics, BLS)’  ‘ 여 수  

  사 (Officw of Compensation Levels and Trends)’에 는 NCS 

프 그램  통해 다 한 료  생 하고 다. NCS는 1996 도  도

었는 , 그 에 독립  수행  다 과 같    BLS 프 그

램에 해 수집  여 료  통합한 것 다. 

  ∎ Occupational Compensation Survey 

  ∎ Employment Cost Index 

  ∎ Employee Benefits Survey 

   NCS는 본  사업체  상  한 규  본  통해 업원 

여 료  수집한다. 800여개   직 별 , 그리고 150개 상  지역

별  료  공하고 다. 직 별 득, 업원 여에 한 사  , 

여 , 지역별 상  , 사 가 공하는 가 여(benefits)  지

는 과 도 등  사한다. 그리고  료에 하여 ‘고 지

수(Employment Cost Index, ECI)’가 다.

   사 상  민간 사 (civilian workers),  사 업 사업체 사  주

  지  사   포함한다. 한 상  사 가 는 사업

체는  사 상 집단 다. 단, 연   연  사 , 

 사 , 업 동 , 개  가 에  하는 가사 동 , 업 , 원

사 , 사 ,  여 수 , 해  견 근 는 집단에  

다. 

   NCS는 사업체  에 해 고  근 에 한 료  수집하는 

것  원 다. 견근 는 하고 는 사업체가 니라 견사업체  

업원  한다. 본 사업체  업원  사업체  근  가  

여   하 , 사업체는 들 업원  에 한 Medicare   

사 가 지 해  할  해  한다. 사업체 업원 수에는 

가  근  시  다  에 할당  업원도 포함한다.

   한  업체 동 사  미  NCS  특징  하여 리한 것

 다  <  4-4> 다.  보  한 에 해 미  사 상 업체  

사 상 근  포 가 보다 다는 사실  할 수 다. 단, 미

 경우에는 근 에게 지 는 여에 해 만 사하고  에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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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  훈 지  사하는 한  미 에 해 사

항  보다 다 하다는 특징  가진다. 

<  4-4> 한  업체 동 사  미  NCS  

  업체 동 사 미  NCS

조사 상

기업체

(사업체)

◦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

업체

◦ 2011년 3,318개 표본기업체

◦공공행정,농림어업,교육서비스업,

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,가구

내 고용활동 등 제외

◦종업원 1인이상 사업체,사기업 사

업체와 주정부 지방정부 사업체

◦2012년 9,300개 표본사업체,46,300

개 직종(사기업의 경우)

◦연방기구 혹은 연방기구 종사자,

군 종사자,농업노동자,가사노동

자 등 제외

조사 상

근로자

◦상용근로자로 한정,유 임원과 수

습근로자, 트타임 형태의 종사자

는 포함

◦자 업자,임시 일용근로자(계약

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정규근로자)

제외

◦ 견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규정 외

에,사업체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

는 근로자 에서는 조사 상의 한

정이 없음.

◦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(가사노동

자,자 업자,자원 사자,무 가족

종사자 등)제외

조사항목

◦임 (과수당 각종수당,상여

포함)

◦퇴직 여에 한 비용

◦법정복리비용

◦법정외 복리비용(주거,건강,식사,

보육,보험료지원,학비보조 등)

◦ 물지 ,채용 련,교육훈련,기

타 노동비용

◦임 과

◦보충 인 수당과 보 스 등

◦유 휴가(휴가,휴일 등으로 인한

비용)

◦퇴직 축 여 련 비용

◦법정요구 여

◦보험 여(생명,건강,장애보험)

2. NCS의 실제 조사방식

   미  NCS에  동  사하는 식 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  가

지고 다. 여 는 NCS  사 식  체  살펴보  한다. 우  

NCS 료는 다 과 같   단계에 해 택   본(probability 

samples)  통해 수집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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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에  지역 (geographic areas) 본  택, 152개  본 지역   

② 규 에 한  식(probability-proportionate-to-size technique)  

    하여 각 본 지역 에  사업체 . NCS는 사업체  사  

    격  가지고 다. 사 업 사업체  경우 한  본사업체    

    5 간 계  사가 루어진다. 매  1/5  본  체하여, 5    

   지  든 본   체 다. 주   지  사업체는 10  

   마다 체가 루어진다.

③ 본 사업체    시 본 할 직 들(jobs)     

   . 한 사업체에  직  본 할  ‘  (random          

   sampling)’  사 다. 한 사업체에  는 직  수는 사업체  

    규 에 한다. 업원 수가 50  미만  사업체는 4개 지,        

   50-249  사업체는 6개, 250  상  사업체는 8개  직  한   

   다. 그리고 각 직 가 800여개에 달하는 직업 (Standard         

   Occupation Classification, SOC) 6 리  어 에 하는지  한다. 

   2012  재 사 업 사업체  경우  9,300개 본 사업체에  46,300

여개  직  본  하 다. 주   지  사업체  경우  

1,400개 본 사업체에  9,200여개  직  본  사 하고 다. 실

 사 과 에  BLS  ‘  경 학 들(field economists)’  답 들

 료  수집하  해 개별 , , ,  등 다 한  

동원한다.  다 과 같  내  사업체에 질 한다.

① 사업체  주  사업 동  엇 지?  통해 사업체  산업 드    

    결 한다.

② 어 한  직  사  채 하고 는지? 각 직 별 직 드    

    결 한다.

③ 각 직 에   사하고 는지? 각 직 별 사  수  한다.

④ (직 과 매 ) 각 직 에 사하고 는 동 들  (full-time)  

   근 지 니  시간 (part-time) 근 지, 원 지? 해당 는  

   직  사  원에 해 사한다. 그리고 들  과 가 여 료  

   도 함께 수집한다.

⑤ 업원들  얼마   지 고 는지?  경 학 는 12개월에  

   한 지  (payroll records)에  근 시간과 에 한 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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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집한다.

⑥ 각 직   책  엇 지? 각 직  업수 (work level)   

   한다.

⑦ 업원   시간  하는지? 각 직 별  상  업 스    

   수집한다.

⑧ 업원  어 한  가 여(benefits)  는지? 각 직 에 사하  

   는 업원에게 각  가 여 항 에 해  가능 여  하고,   

   에  사   한다. (18가지  가 여 항  사  

   ) 

   본사업체는  집단  다. 사 사업체(wage-only 

establishment)에 해 는  에 한  하여  료만 수집한다. 

 지수 사 사업체(index establishment)에 해 는 고 지수

(Employment Cost Index, ECI)  업원 여에 한 사  

(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, ECEC) 산 에 필 한 

료  수집한다.  집단   료는 함께 NCS   시에 사 다. 

지수 사 사업체에 해 는  료, 가 여  , 가 여  

과 공 (incidence and provisions of benefits)에 한 료  수집한다. 

ECI, ECEC, NCS 과 가 여에 한 에 는 차(standard 

error)  하  해  변  태  BRR(balenced repeated 

replication) 식  한다. BBR 식에 해 는 다   참 할 수 

다. ( 곤, 2008)

   ECI는 직 과 산업 주 내에  고  동  향  거하고, 순수한 

동  변  한 것  Laspeyres 지수  한다. 체 여에

는 과 , 업원 가 여  한 사   포함한다. 업원 

가 여  한 사  에는 다  내  포함 는 ,  하

 해 NCS에 는 각 가 여에 한 한 내역, 업원과 사 가 지

하는 보험료, 보험에 가 해 는 업원  , 사  , 보험 

  등 다 한 태  료  청한다.

① 가(paid leave); 가, , 질병 가, 개  가

② 보  수당(supplemental pay); 가 업에 한 수당( 업, 주말,   

   ), (shift differentials)에 한 보상, 생산과  없는 보 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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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연말, 취업 개, 근 보 스)

③ 보험 여(insurance benefits); 생 보험, 건강보험, 단  보험

④ 퇴직 여(retirement and savings benefits); 여 과 여  

   

⑤ 여(legally required benefits); 사 보 , Medicare, 연 과   

   주 실업보험, 산재보험(workers' compensation)

   ECEC에 는 업원  한 한 시간당 평균  사 가 지 하는 

과  그리고 가 여  한다. 가 여 내  에  

 항 과 동 하다. 달러  , 그리고 체 여에  차지하는 

 시 고 다. 2012  12월 재 사 업  경우 업원  시간당 여

는  28.89달러 다.   20.32달러(70.3%)는 과 고, 8.57달

러(29.7%)는 가 여 다. 주   지  업원  여는 41.94달러

다.

   가 여  해  NCS는 Benefits Data  매  시한다. 사 가 

공하는 여  수  (incidence, 체 근   특  가 여가 

공 는 근  )과 여  건(provisions,  들어 료보험  

경우 병원  시 20달러  copayment  지 해  하는지 여  등)에 

한 료들  수집한다.

3. NCS 조사의 시사점

∎ 미  NCS  경우 견근  하고 든 근 에 해 사하고  

   다는  참고할 필 가 다. ( 견근 는 견사업체에  사,   

   한 도 마찬가지) 연 는 니지만 주   지  사업체도   

   사하고 다는 ,  스업에 한  항  없다는 , 상 직  

   과 상 직  별하고 지 다는  한 고 할 필 가 다.

∎ 동  경우 드시 업체 사  통해 만 료가 얻어질 수    

   는 것  니라는 도 주 할 필 가 다. 업체  사업체라는 하  

    단 에 해  사  하는 것  니라, 그 곳에  사하는 개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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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근 들  사한다는 에  근하 , 미  NCS처럼 사업체 사가  

   가능할 수 다. 개별 근  한  한  상  동  사하  

    보다 한 보가 얻어질 수  것 다.

∎ 사업체에 사하는 든 근  사하는 것  니라,      

    4-8개 직 (직 )에 해 만 사한다는 도 상 다. 한  사  

   업체 동실태 사 등에 도 고 해 볼 수 다고 단 다.  루어  

   지는 사업체 상 사에  동 지  같  사하고, 신 한  

   사업체에  실  사 는 근  수는 폭 감 시키는 도 검 해  

   볼 수 다.  그 게 할 경우 근  개 당  산하  어 운   

   동 ,  들어 채 , 훈  등  계하  어 다는 한계  

   는 감 해  할 것 다. 

∎  에도 NCS  경우 panel 사  격   하고 다는 ,   

    경 학 들  극  하고 다는 , 차  해  

   변  태  BBR 식  하고 다는 , 가 여  경우 단순   

    뿐만 니라 다 한 태  통계 료  공하고 다는  등도   

   주 할 필 가 다.  

제3절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몇 가지 제안

1. 비상용직 근로자의 포함

   각 가  동  어 한 수  어 한  보 는지는 

 심사 다. 특  는 그 라  동생산  는 경쟁  보여

주는 지  곤 한다는  감 할  한 지 다. 라  가능

하  엇보다도 한 료  산 해내는 것  필 하다.

   재 동 과   료는 다 과 같  에  다 한 

격  료가 공 고 다.

① OECD 통계  단 동 (unit labor cost). 는 생산 (output) 1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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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단  당 어느 도  동  하 는지  하는 것 다. 체   

    산식  (  동 )/(실  생산 ),  (1 동시간당 평균 동   

   )/(1 동시간당 생산 ,  동생산 ) 다. 재 OECD에 는 각   

    동  민계  상  ‘피 보수(compensation of employees.  

   COE)’ 수  사 하고 다. 단 동  계산하는  역시 민  

   계 에  변가격 가가  ( 가격) 지  사 한다. 통상 COE는   

   체 동  많   포 하고 다. ( 과 , 식사  주택  

   연료 등 동 스    지 , 퇴직 수당, 복리  등)   

    COE에는 훈  채  그리고 고 과  각    

   (payroll tax 등)  고, 업   동  누락 어   

   다는 한계가 재한다.   

② 미  BLS  업 단 동 . 한  포함하여 19개 주 가    

   상  한다.  경우에도 민계  상  COE  실 가가  료    

   하고 다. 여 에는  업원   업   가 사   

    료도 포함 는 , 업 가 료에 포함 지 는 경우에는   

   업   업원  COE가 동 하다고 가 하고 한다.

③ 미  BLS  업  시간당 여 에 한  (International   

  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in Manufacturing). 여   

   는 민계  료  하지 는다. 여 에는 직  여     

   (direct pay)  사 가 근  사 보 에 해 보 하는  그  

   리고 동과   포함 다. 2011  재 한  시간당   

   여가 18.91달러 ,  직  여는 15.21달러 고 사 보    

   등  3.70달러  것  었다. 사 보  등   24% 수   

    상당   편 다. 한  경우 업  직  여는 매월 동  

   사  사업체   동시간 사 료  하는 것  보고 고  

   다. 여 에 사 보  등  계하  해 업체 동 사 료  

   가 다.  료에  (퇴직  등 + 복리 )/(   과   

   여+상여  등 특별 여)   하여  료에   근   

   득에 곱하여  여  계산 다.

④ 동 (ILO) 통계  업 동 . 한  경우 업체 동  

    료가 그  고 다. 사 상  든 규근 (all      

   regular employees)라고 고 다.

⑤ Eurostat  동 지수(labor cost index). 우리 라  료는 없지만,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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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럽 가들  상  단 한  하에 동  변   보고하고  

   다. 4  단  동 사  해  그 결과   동 지수   

   계한다.

   사 가 지 하는 동   수  략  하  해 는 

민계 도 할 수 다. OECD  BLS에  단 동  계할 

 민계  사 하는 것  러한 사실  보여 다. 하지만 COE  

동  타내는  한계가 다고 보는 경향  다. 특  강 는 

 훈 과 채  다. (  경우 여 에 해 payroll tax) 

 BLS  시간당 여처럼 COE   사 보  만  독립

 하 도 한다.  해 는 민계 과는 별도  근  동

에 한 독립  사가 필 하다. 한 러한 한 사는 단지  

수  니라 산업별   규 별  그리고 지역별  동  어떻게 

차별 지 등과 같  보다  사항에 한  가능하다는 에

 한 미가 다.

   한  업체 동 사는 ILO에  고하는 에 라 매우 다 한 

항 에 해 매  한 사가 루어지고 다. 포  산업  규  역시 

 에  보   하지 다고 평가 다. 그럼에도 하고 

상 직 근  사 상에  하고 다는   사  , 

 보 해 갈 필  는 라 단 다.   듯  한

에 는 상 직 근  규 가 크고, 상 직 근 에 해  

 그  동  한 상  매우 낮  수 에 여  가능  

크다. (특  퇴직 , 한  경우 동 에  퇴직  차지하는  

다는  고 할 필 )

   에  개하 듯  미  BLS에  단 동  사할  업

 동  료가 누락 어  경우, 업   업원  COE가 

동 하다고 가 하고 하는 경우가  하다. 하지만 한  경우처럼 

상 직 근  상 직 근  동  매우 상 할 가능   

상 에 는,    동  같다고 거     

트라고 가 하 도 어 다.

   결    근본  해결책  상 직 근 지  사 상에 

포함시키는 것 다. 실  상 직 근 가  규  재하는 업에

는,  들  포함하여 동  보고하는 것  보다 간편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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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가 는 것  시직  직 근  다수 사 하는 건 업

  스업  경우, 들 상 직 근 에 한 동  료가 

체계  어 지  사 상  가 생할 가능  다는 

실  어 움 다. 한 상 직 근  경우 사  퇴사가 규

 경우가 많  월간  연간 근 수  집계할  어 움  생할 수

도 다.

  러한 실  사 상  어 움에도 하고 상 직 근  사

상에 포함시  가는 것    향 라고 단 다. 

에  하듯  사항  간편 시  업체  답 담  고, 

신 근  에 해 는 상 직 근  수 지  사하는 것

도 하    수 다고 본다. (스웨  경우 트타  근  수  

사하는  참고할 수 .  들어 4시간 근 는 0.5  평가

하는 것. 본 보고  84쪽 스웨  동  지 참 . 만   근 가 

한달에 1주만 했다  0.25  평가할 수  것.) 

<  사항> 

∎ 업체 규 는 행  10  상  하 , 상 직 근 도 사   

   상에 포함시킬 수 는  강 한다.

∎ 2004   사에 는 상 직에 “ 시 는 근  사   

     3개월  통산하여 45  상 고  ”도 포함한다고 하여  

   다.  같   식  돌 가는 것도 고 할 수 다고 보  

   다.

∎ 과도 는 5 에 한  도에 해 는 상 직 근 지   

   포함하여 동  사한다.  통해 상 직 근 만  사하는   

   경우  상 직 근 지 포함하는 경우 동  사  어 한   

   차  보 는지 결과  해 간다. 그리고 러한 결과     

   상 직 근 가 사 상에 포함 지  해에 해 도, 들  포함  

   했   동 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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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사항목의 간결화

   재 업체 동 사에 는 , 퇴직  등  ,  복리 , 

 복리 , 지 /채 / 훈 / 타 동 라는  가지 

에 해 연간  수  하도  하고 다.    복

리  <  4-5>에 시 어 듯  10가지  항 에 한 료  

청하고 , 지 /채 / 훈 / 타 동   단순  

계  통해 하  어 운 사항들  많  업들   담  크다

는  재한다.

   사실 사  료  에 는 다 한 항 들에 해 한 

사가 루어지  망하지만, 사 내  복 해질 경우 사  도

가 어질 수 다는 험 한 재한다. 항  어 한 단 지 사하는 

것  람직한지에 한 객   재하지 지만, 다  들  

사한 사  어떻게 수행하고 는지  검 하는 것   시하는

 도움   수  것  단 다.

   에 도 살펴보 듯  업체  상  동 에 해 사  

실시하는 가 는 Eurostat에 료  하는 럽  가들  다.  

연 에  어  지 료가 보  곳  스웨 과 랜드 다. 들  

지  <  1>과 <  2>에 수 하 다.

   들 가들  사 에  가  눈에 띠는 사실  사항  체가 매우 

간결하다는 다. 다  <  4-5>에는 한 과 들  라  동  

사항  하고 다.  복리  경우 스웨  료․건강만  

독립해  어보고 지는  직원 복지 항 에 포함시  사하고 

 할 수 다. 랜드  경우에도 우리  겹 는 것  주거  건강 

도 고, 지는 타  포함시키고 다. 지 /채 / 훈 /

타 동   스웨  우리  거  슷하게 사하고 는 , 

랜드는   사하지 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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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4-5> 사항  

한국 스웨덴 아일랜드

1.주거

2.건강․보건

3.식사

4.보육

5.보험료

6.학비보조

7.근로자휴양․문화․체육․

오락

8.우리사주제도

9.사내근로복지기

10.기타

1.의료․건강

2.직원 복지

1.직원의 주거

2.자발 인 질병보험

3.기업 차량의 사 이용

4.스탁옵션 혹은 주식공유

5.기타 무상 혹은 보조 여

1. 물

2.채용 련

3.교육훈련

4.기타 노동비용

1. 물 여와 출자

(cashcontribution)

2.채용비용,작업복 등

3.직원에 한 훈련비용

4.기타 노동비용

1.기타 종업원과 련된 지

액 (학비보조 등)

*해당 항목에 발생 비용이

없는 경우 표시하도록.

*설문 작성에 걸린 시간을

표시하도록.

<  사항> 

∎  복리   10% 상   차지하거 , 책     

    사 에  주 등 하는 항 만  독립  사하고, 지는   

   타 복지  하도  한다.

∎ 그러한 에  본다 , 주거(8.1), 건강․보건(6.3), 식사(39.6), 학 보   

   (12.1) 도가 독립 항   수  것  단 다. 어 한 항 들  

    독립  사  지에 해 는 료 수 들에 한 가 사  

   가 필 하다고 단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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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산업으로 조사업종의 확대

    에 도 하 듯  우리 라  마찬가지  림어업  공공

 사 상에  하는 가들  많  지만, 우리 라처럼 M( )

과 N(보건․사 복지) 업  사 상에  하고 는 경우는 견 지 

는다. ( 하 에   O, 보건․사 복지는 P) 우리 라에  특 하게 

들 산업  사 상에  한 것  2005  사 시 고,  근거

가  연 는 한 사연 학 (2005) 『 업체 동 사 본 계 보

고 』  것  보 다. 사업  과 하여  연  핵심 결과  

하  다 과 같다.

① 2003   통계청  업체  료  리한 <  4-6>  보  10  

    상 업체 수는  71,790개 다.   O( )  569개, P(보건․  

   사 복지)는 39개 다. 특  P에 한 업체 수가  할 수   

   다.

② 상 근  수  리한 <  4-7>  보  체 근  수는 4,246,081  

   ,   O( )  17,926 , P(보건․사 복지)는 1,568 다.   

   들  산업에 하는 업 수  업원 수가 매우 다. 그리고 O( )  

    경우 10-29  그리고 30-99  규  업  경우가 많다. 

③ <  4-8>  업체 료가 닌 사업체 료 다.  보  특  O(   

   )  경우 사   매우 다.   10-29  사업체   

   경우 16.1%, 30  상  경우 13.4% 다.

④ 합한다  P(보건․사 복지)는 원래 업수가 극  , O( )는   

   업수가 주 지는  규  경우가 많고 특  사  경우  

   가  에 사 상에  한 것 다.

    볼  업체(사업체) 동  사하는  상  ‘ 사

’  한 한다고 시  고 는 라는 견 지 는다. 한

사연 학 (2005) 보고 에 도 지 고 듯 , 업체 동 사  

사 상  사   개 사업체 지 포함 어  하는 것  원

 타당한 사실 다. 하지만  보고 에  지 하고 듯  다 과 같  

실  어 움 한  고  필 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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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원  업체 동 사  사 상  개 사업체  사  

업체라고 할 수 다. 그러  개 사업체는 상 근  30  미만  고

하고 는 규  사업체에 집 어 고, 수 , 지   리에 한 

계산   차  타  리가 하여 실  사하

는  어 움  많다.  같   새 운 본 계에  업체 동

사  사 상  상 근  10  상  고 하고 는 사 (주식, 

한, 합 , 합 사)  한다.” (한 사연 학 , 2005: 39쪽) 

<  사항> 

∎ 는 사항  사 식 등  개 하여 개 사업체 지   

   사 상에 포함시킬 필 가 다. 그 게 하  연스럽게 산업  포   

    수  것 다.

∎ 단 는 O( ), P(보건․사 복지), Q( 락,   운동 업)   

   하  주  어, 여 에 하는 업체에   본 하는  

    고 할 수 다. 통계보고 에도 들 주는 같  어  한  

   다. 지  재  산업 는 O( )과 P(보건․사 복지)  ‘ 술, 스포  

     여가  스업’과 한 그룹  하는 것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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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4-6> 산업 별 업체 규 별 

규 모

분류
10~29인 30~99인 100~299인 300~499인 500~999인 1000명~ 합계

C. 업 213 66 9 3 0 1 292

D.제 조 업 18222 9989 2497 397 278 178 31561

E. 기 , 가 스 수 도 사 업 30 30 13 5 2 4 84

F. 건 설 업 8184 1268 170 26 19 10 9677

G.도 매 소 매 업 7975 1555 255 35 28 25 9873

H. 숙 박 음 식 업 467 248 80 19 17 12 843

I. 운 수 업 2316 1446 898 83 46 10 4799

J. 통 신 업 206 90 22 9 5 8 340

K. 융 보 험 업 387 213 61 13 20 56 750

L. 부 동 산 업 임 업 1042 282 111 24 15 11 1485

M. 사 업 서 비 스 업 5574 2091 585 117 75 37 8479

O. 교 육 서 비 스 업 373 181 13 1 1 0 569

P. 보 건 사 회 복 지 사 업 24 12 3 0 0 0 39

Q. 오 락, 문 화 운동 련업 477 312 78 7 4 5 883

R. 기 타 , 개 인 서 비 스 업 1546 519 43 4 2 2 2116

체 47036 18302 4838 743 512 359 71790

자료 :통계청,｢기업체 실태 황｣,2003.12.한국조사연구학회(2005)재인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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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4-7> 산업 별 업체 규 별 상 근  수

규 모

분류
10~29인 30~99인 100~299인 300~499인 500~999인 1000명~ 합계

C. 업 3875 2927 1479 1127 0 1204 10612

D.제 조 업 309124 506943 406542 149471 192555 657375 2222010

E. 기,가스 수도사업 579 1572 2342 1955 1492 7347 15287

F.건 설 업 122746 59787 25917 9661 12712 19100 249923

G.도 매 소 매 업 121139 74923 40992 13229 18832 76833 345948

H.숙 박 음 식 업 7994 13056 13784 7208 12425 23526 77993

I. 운 수 업 38282 81888 140808 31344 32260 34792 359374

J. 통 신 업 3473 4261 3428 3583 3706 50086 68537

K. 융 보 험 업 6415 10884 10960 5108 13939 177133 224439

L.부동산업 임 업 15958 14046 18239 8867 10211 17609 84930

M.사 업 서 비 스 업 89020 104561 95524 45102 51039 66528 451774

O.교 육 서 비 스 업 6641 8394 1766 394 731 0 17926

P.보 건 사회 복지 사업 365 674 529 0 0 0 1568

Q.오락,문화 운동 련업 7876 17128 11242 2452 2925 10989 52612

R.기타 , 개인 서비스업 26239 23208 6791 1709 1506 3695 63148

체 759726 924252 780343 281210 354333 1146217 4246081

자료 :통계청,｢기업체 실태 황｣,2003.12.한국조사연구학회(2005)재인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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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4-8> 산업 별 사업체 직 태별 사업체 수 

구분

상용근로자 10-29인 사업체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

개인

사업체
회사법인

회사법인

이외
합계

개인

사업체
회사법인

회사법인

이외
합계

C
51 275 0 326 12 83 2 97

15.6% 84.4% 0.0% 100.0% 12.4% 85.6% 2.1% 100.0%

D
13077 20531 195 33803 2044 14843 132 17019

38.7% 60.7% 0.6% 100.0% 12.0% 87.2% 0.8% 100.0%

E
85 66 79 230 1 100 267 368

37.0% 28.7% 34.3% 100.0% 0.3% 27.2% 72.6% 100.0%

F
619 8444 181 9244 101 1455 42 1598

6.7% 91.3% 2.0% 100.0% 6.3% 91.1% 2.6% 100.0%

G
1596 10911 341 12848 63 2469 91 2623

12.4% 84.9% 2.7% 100.0% 2.4% 94.1% 3.5% 100.0%

H
2176 1014 93 3283 149 563 39 751

66.3% 30.9% 2.8% 100.0% 19.8% 75.0% 5.2% 100.0%

I
490 3006 475 3971 66 2791 137 2994

12.3% 75.7% 12.0% 100.0% 2.2% 93.2% 4.6% 100.0%

J
98 491 30 619 2 499 7 508

15.8% 79.3% 4.8% 100.0% 0.4% 98.2% 1.4% 100.0%

K
18 5903 3650 9571 2 790 817 1609

0.2% 61.7% 38.1% 100.0% 0.1% 49.1% 50.8% 100.0%

L
218 2274 2810 5302 21 566 590 1177

4.1% 42.9% 53.0% 100.0% 1.8% 48.1% 50.1% 100.0%

M
1039 6629 590 8258 266 3277 339 3882

12.6% 80.3% 7.1% 100.0% 6.9% 84.4% 8.7% 100.0%

O
1980 715 1739 4434 196 318 1857 2371

44.7% 16.1% 39.2% 100.0% 8.3% 13.4% 78.3% 100.0%

P
2565 20 1766 4351 559 6 1001 1566

59.0% 0.5% 40.6% 100.0% 35.7% 0.4% 63.9% 100.0%

Q
230 623 224 1077 26 440 132 598

21.4% 57.8% 20.8% 100.0% 4.3% 73.6% 22.1% 100.0%

R
1695 1883 1476 5054 115 677 293 1085

33.5% 37.3% 29.2% 100.0% 10.6% 62.4% 27.0% 100.0%

합 계
25937 62916 13825 102678 3623 28925 5852 38400

25.3% 61.3% 13.5% 100.0% 9.4% 75.3% 15.2% 100.0%

자료 :통계청,｢사업체기 통계조사 결과｣,2003.12.한국조사연구학회(2005)재인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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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결 론

   「 업체 동 사」는 업  상  근  고 에 는 

  합  사· 하는 가승 통계 다. 본 연 는 2011

에 실시  통계 질진단  결과  ,  사  질  향상시킬 

수 는 체   마 하  해 진 었다.

    해 본 연 에 는 사  하게 검 함   업체  

동 사  실   사원과  담 등  통해 행 「 업체 동

사」   한 다  가능한 개 에 하여 계 가

(공 계사)  동통계 가    그 타당  검 한 후 

사항  재 하고 답 담  경감시킬 수 도  사  재 계하

다. 

   사 상  검 과   복리 에 하여 사주체  고 동

가     사할 수 는지  타진해보  

사 상  차  해 어 운 것  었고, 동  재  연

계하여 사가능한지에 하여도 검 해보  재 는 그 연계가 어

운 것  타났다. 

   다  본 연 에 는 동 사에 한 해  사  하여, 

 에  볼   사가 보 해  할 사항  엇 지 하

다. OECD 가들에  루어지는 동  사  한  사  하

고, 미  NCS에 해 는 한 사 식  개하 다. 스웨 과 

랜드  경우 실  사  수하여 검 하 다.

   러한 해 사 연  통해 본 연 에 는 사 상 업체규 는 행 

10  상  하  상 직근 도 포함시키는  하 다. 그리

고 복리  사항  수  해 는,  복리   10%

상   차지하거  책  는 사 에  주 등 하는 항 만  

독립  사는  하 다. 사 상 산업과 해 는 

 사 식  개 하여 개 사업체 지 사 상에 포함시  할 필

  지 하 다. 

   본 연 에  시한   사  재 계  해 는 시 사 과

 거   곧   가능할 것  본다.  해 사 연  사  

 한  본 계  꾸어  하는 므 ,  과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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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에 없다.  해 체계  사  연 , 그리고 시행 략  마

해 갈 필 가 다.

   사 상 업  담  하 도 하고 체계  동  

사가 루어지는  본 연   결과가 미 게  수 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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